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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사용에 앞서

■ 해양수산부는 해적위험해역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뿐만 ( ) 

아니라 아시아지역 등에서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 년에 발간한 지침서를 갱신 추가하여 아래2014 · 와  

같이 년 해적피해예방 대응 지침서 를 발간하였습니2016 ·｢ ｣ 다. 

 

주요 갱신 내용 ≪ ≫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현황 및 지역별 동향 분석  ▶ 

우리나라 해적피해 예방 대책 및 국제공조 현황  ▶ 

우리나라 관련 선박 선원 피해 현황   ·▶ 

해적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현황 최신화  ▶ 

 

주요 추가 내용 ≪ ≫

인도양 해적위험해역 개정 축소 내용   ( ) ▶ 

인도양 해적위험해역 및 자율관리해역 통항지침   ▶ 

아시아 해역 유조선 안전통항 가이드  ▶ 

해상보안요원 이용에 관한 권고 사항  I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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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 세계 해적피해 발생 동향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현황1. 상반기(12~16. )ʼ ʼ

 개요( ) 해군함정 호송 무장보안요원 승선 등으로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 이 

크게 위축되어 전체적인 해적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 

년도 해적공격 건수는  16○ ʼ 건98 으로 년 건 동기 대비 15 (134 ) 26.9ʼ 감소% 함

선박 피랍건수 척 척( : 13 5→ * 감소, 62% )

     * 말련 인니 필리핀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1), (1), (1), (1), (1)

   - 소말리아( ) 년 단 한 건의 해적공격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년도  15 , 16ʼ ʼ

상반기 중에 건2 의 해적공격이 발생함

   - 서아프리카( ) 해적공격 건수는  건31 으로 년 건 동기 대비15 (21 ) ʼ  47.6% 

증가함 선박 피랍건수 척 척 동일( : 2 2 , )→ 

   - 동남아시아( ) 해적공격 건수는 건 54 으로 년 건 동기 대비15 (107 ) ʼ  49.5% 

감소함 선박 피랍건수 척 척 감소( : 11 3 , 78% )→ 

< 전세계 해적피해 발생현황 월 월(2012~2016, 1 ~6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세계
해적공격 건수 177 138 116 134 98

선박피랍 건수( ) (29) (7) (10) (13) (5)

소말리아

해적공격 건수 

69 8 9 0 2

서아프리카 32 33 23 21 31

동남아시아 58 74 80 107 54

 * 기타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케냐 가이아나 : (4), (2),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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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사고 동향분석2. 

 인명 피해( ) ʼ 년을 정점12 으로 인명피해 는 점차 감소 연평균 ( 24%)

 ○ 서아프리카에서는 납치 명26 , 인질 명 부상 명28 , 2 이, 동남아시아 에서는 

납치 명 인질 명 부상 명18 , 36 , 2 이 발생 함

     * 납치 나이지리아 필리핀 말련 코트디부아르 : (24), (10), (8), (2) 

    ** 인질 선박 내 일시 구금 인니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말련 ( ) : (27), (16), (12), (9)

   - 과거 해적들은  화물강탈을 목적 으로 선원 을 인질·납치하였으나, 최근

에는 선원납치 후  석방금을 요구 하는 추세*임

     * 나이지리아 불법기름 유통망 소멸로 와 연계한 서아프리카 해적들과 동남아시아 필리핀 IS , ( ) 

무장단체 에 의한 인질납치가 증가하는 추세(Abu Sayy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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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피랍( ) ʼ 년12 을 정점 으로 선박피랍 사고 는 점차 감소 연평균 ( 36%)

 ○ ʼ 년도 피랍 건수16 는 5척으로 척 동기 대비15(13 ) ʼ 감소 62% 

     * 선박 피랍건수  : 12(29) 13(7) 14(10) 15(13) 16(5)→ → → → ʼ ʼ ʼ ʼ ʼ

    ** 피랍 선종 상황 유조선 척 예인선 척 항해중 척 / : (3 ), (2 ) / (5 ) 

 공격 대상( ) 선박 높이가 낮고, 속력이 느린 유조선 척(35 ),산적화물선 

척(20 ), 예인선 척 등 (8 ) 취약선박*을 주로 공격 

    * 최대속력이 노트 이하이면서 건현 선박의 수면 높이 이 미터 미만인 선박 15 ( ) 8上 

선    종 2012 2013 2014 2015 2016

산적화물선 39 31 22 45 20

원 유 선 22 16 16 10 7

화학제품
운반선 유조선/ 46 37 40 34 35

컨테이너선 26 17 10 13 8

일반화물선 20 8 11 8 3

기    타 24 29 17 24 25

합    계 177 138 116 13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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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별 해적 동향

≪ 소말리아 해역 ≫

현황( ) 지난해에 이어 올 분기까지 단 한 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1  

않았으나, 분기2 에 건2 총격 건 공격시도 건( 1 , 1 )의 해적사고 가 발생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소말리아 

해적

아덴만 13 4 4 0 2

홍  해 12 - 2 0 0

소말리아 연안 44 4 3 0 0

인도양 0 0 0 0 0

합    계 69 8 9 0 2

분석( ) 연합해군의 해적소탕 활동, 무장보안요원 승선 등 다각적인 해적

퇴치 노력이 해적사고 발생 방지에 크게 기여함

 ○ 월 예멘 알무칼라항 에서 항해중이던 유조선에 해적선 척 이 총기16.4 , ( ) (2 )ʼ 를 

발사 본선에 승선중이던 무장보안요원의 경고사격으로 해적 퇴치, 

 ○ 월 아덴만을 항해중이던 컨테이너선에 해적선 척 이 마일까지 16.5 , (5 ) 1ʼ

접근 본선에 승선중이던 무장보안요원의 경고사격으로 해적 퇴치, 

전망( ) 로 이동했던  IS 소말리아 해적조직 알샤밥 이 ( ) 복귀하여 아덴만 및 

홍해 인근에서 해적활동을 재기한 것으로 분석

 ○ 과거와 비교해 소말리아 해적사고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위협적인 

만큼, 지속적인 해적피해예방활동 이행 등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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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프리카 해역 ≫

현황( ) 해적공격 건수는  건31 으로 년 건 동기 대비15 (21 ) ʼ 증가 47.6% 

 ○ 전 세계 해적사고 건 중(98 )  31.6% 건(31 ), 선박피랍 건 중(5 )  40% 건 이 (2 )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

 < 서아프리카 해적 발생현황 월 월(2012~2016, 1 ~6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아프리카 

해적

나이지리아 17 22 10 11 24

코트디부아르 3 3 1 1 1

콩고 2 2 3 2 2

기타 10 6 9 7 4

합    계 32 33 23 21 31

서아프리카 해역 주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콩고 가나 인근 해역: , , , ※ 

분석 서아프리카 기니만( ) 을 중심으로 해적활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화물, 

강탈 대신 석방금을 노린 선원납치가 증가하는 추세*임

    * 나이지리아 부하리 대통령 취임 이후 군벌 조직이 운영하던 불법 주요소 개소 를  ( 15.5) , (193 )ʼ

폐쇄함에 따라 해적들이 탈취한 불법기름 유통망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 

 ○ 나이지리아 서아프리카 해적사고( ) 의 77% 건(24 )는 나이지리아 에서 발생 

하였으며, 유조선 (16), 예인선(2), 컨테이너선 (2) 등을 주로 공격함

     * 전 세계 선원 납치사건 건 중 건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10 7

 ○ 코트디부아르 일 한국인( ) 16.2.12 , ʼ 이 승선한 파나마 국적선박 급유선 이( )  

해적에 피랍 되었다 일 만에 나이지리아 해군 7 에 의해 구출됨 

전망 과거 화물강탈 목적( ) 의 선박납치에서 석방금을 노린 선원납치 

방식으로 해적행위 지속 전망

 ○ 특히, 나이지리아 연안 베이엘사 남서단 에서 ( ) 마일30~120 을 (220km)

중심으로 석방금을 노린 선원납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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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해역별 해적발생 현황도 ≫

세계 해역全

소말리아 아덴 홍해 인근 해역( , ) 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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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기니 인근 해역( ) 灣

아시아 인근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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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관련 선박 피랍현황 (2006~2016)

국적선박 피랍 척(2 )

선박명
피랍일
석방일( )

장 소 피 해 내 역

동원호628
원양어선( )

06.4.4ʼ
( 06.7.30)ʼ

소말리아 
조업중( )

소말리아 해역에서 피랍 한국인 명 중국인 ( 8 , 
승선 일 만에 석방17 ), 117

브라이트 루비호
산적화물선( )

08.9.10ʼ
( 08.10.16)ʼ

소말리아 
항해 중( )

아덴만에서 피랍 한국인 명 필리핀 선원 ( 8 , 
명 승선 일 만에 석방14 ), 37

우리나라 선원 승선 외국적 선박 피랍 척(8 )

번
호

피랍일
석방일( )

선박명 한국인/ 국적 선종/ 피 해 내 역 소유국가

1
07.5.15ʼ

( 07.11.4)ʼ
마부노 호1 2ㆍ
한국인 명 승선( 4 )

탄자니아
어선( )

소말리아 연안에서 피랍, 
일 만에 석방173

한국
대창수산( )

2 07.10.28ʼ
( 07.12.12)ʼ

골든노리호
한국인 명 승선( 2 )

파나마
케미칼( )

소말리아 연안에서 피랍, 
일 만에 석방45

일본

3 08.11.15ʼ
( 09.2.13)ʼ

켐스타 비너스호
한국인 명 승선( 6 )

파나마
케미칼( )

아덴만에서 피랍 일만에 , 88
석방

일본

4 10.4.4ʼ
( 10.11.6)ʼ

삼호드림호
한국인 명 승선( 5 )

마샬군도
유조선( )

인도양에서 피랍 일만에 , 217
석방

한국
삼호해운( )

5
10.10.9ʼ
( 11.2.9)ʼ

금미 호305
한국인 명 승선( 2 )

케냐
어선( )

소말리아 연안에서 피랍, 
일만에 석방 123 한국

6
11.1.15ʼ

( 11.1.21)ʼ
삼호주얼리호

한국인 명 승선( 8 )
몰타

케미칼( )
아라비아해 인근에서 
피랍되어 일만에 구출6

한국
삼호해운( )

7 11.4.30ʼ
( 12.12.1)ʼ

제미니호
한국인 명 승선( 4 )

싱가포르
케미칼( )

케냐 몸바사 남동방 마일 113
해상에서 피랍 일만에 , 582
석방

싱가포르

8 14.7.26ʼ
( 14.8.3)ʼ

하이순 호6
한국인 명 승선( 2 )

키리바시
유조선( )

가나 남방 마일 해상에서 46
피랍 일만에 석방, 8

싱가포르

9 16.2.12ʼ
( 16.2.19)ʼ

맥시머스호
한국인 명 승선( 1 )

파나마
급유선( )

코트디부아르 남방 마일 75
해상에서 피랍 일만에 구출, 7

UAE

10 16.5.8ʼ
( 16.5.9)ʼ

하이순 호12
한국인 명 승선( 2 )

쿡아일랜드
유조선( )

인도네시아 자바 해상에서 
피랍 일만에 구출, 1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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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나라 해적피해 예방대책

  정부 지원대책

  ○ 아덴만 함정호송 지원( ) 청해부대 함정 척을 파견 하여  1 ( 09.3~)ʼ

아덴만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을 호송

  ○ 선원대피처 설치 등 법적근거 마련( )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설정과  

동 해역 운항선박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토록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

( 13.6)ʼ

국제권고기준에 맞게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축소 조정 운영    - · (16.7)ʼ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 조 해적위험해역의 범위 축소  ( 17 )｢ ｣

개정 시행(16.9.1) ㆍ ʼ

  ○ 서아프리카 예방대책 수립 시행( · ) 연안 마일까지를 위험예비해역 200

으로 지정하고 선박통항지침 마련 운항선박 실시간 모니터링, (13.7)ʼ

  ○ 위험해역 운항선박 모니터링( )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및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을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의 위치를 시간 추적 관리24

청해부대 함정에 선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 · ('11.3~)

  ○ 선박 비상대응역량 강화( ) 청해부대 함정 선사 선박 우리부가 참여하 , · , 는 

해적대응 민 관 군 해상합동훈련 실시 연 회· · ( 2~3 )

  ○ 해적대응 교육지원( ) 해적대응요령 동영상 및 만화교재 개발 배포 ·

해적피해 예방 대응지침서 제작 배포 아시아지(12.11), 2014 · · (14.10), ʼ ʼ 역 

유조선 안전운항 안내서 제작 배포· (16.1)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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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적정보망 운영( ) 전 세계 해적동향 해적공격 사례 해적사고 발생지, , 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www.gicoms.go.kr) 

 선사 자구책 이행 강화

  ○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 해적 침입 시 선원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군 

구출작전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선박은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함

   ○ 보안요원 승선( ) 취약선박 *과 운반 선박은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LNG

밖으로 항해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위험해역 항해 시에는 보안요원을 , 

승선시키도록 권고

      * 최고속력 노트 이하이면서 수면상 높이가 미터 이하 선박 15 8

  ○ 해적대응요령 준수( ) 해적출몰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철조망 및  

살수장치 등 해적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경계를 강화하는 등 및 국IMO 제

해사 민간단체의 해적대응요령 을 이행하도록 권고(BMP4)

  해적 퇴치 및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계 강화

  ○ (ReCAAP) 아시아지역 해적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행위 퇴치를 위한  

아시아지역협력협정 에 가입 활동 중 연 회(ReCAAP) (06.4.7), ( 2~3 )ʼ

    - 년부터 매년 억원의 협력기금 출연하고 서기관급 명을08 1 1.5 , 1∼ʼ  

사무국에 파견하여 해적대응 적극적인 국제활동 및 협력 추진

  ○ (IMO) 해사안전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의 해적대응기능을  (MSC) IMO

강화하고 해적대응요령의 효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



제 장 2 해적피해 예방 대응 국내 외 추진 동향· · _ 15

제

2

장

Ⅱ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동향

 국제기구의 노력( ) 안전보장이사회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UN , 

및 국제해사기구 를 중심으로 각종 결의서 및 대책이 (CGPCS) (IMO)

추진되고 있음

안보리 결의서 채택 제 호 등 개 결의서  UN ( 1816 5 )① 

소말리아 영해내 군함 파견 등 군사력 사용을 승인 소말리아     - (08.12), ʼ

해역내 행적행위 금지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13.11)ʼ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적활동 근절촉구 의장성명 채택    - (13.8) ʼ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 설립  UN (CGPCS, 09.1 )② ʼ

    - 해적관련 정보 공유 해적 처벌을 위한 사법공조체계 구축 군사작전, , 의 

공조 해운업계 자구책 이행 확산 해적 퇴치 인식 제고 및 해적자금 , , 

차단 등 노력 

    - 년 이후 해적발생 동향은 감소추세이나 해적네트워크는 현재 억압11 , ʼ 된 

상태일 뿐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해적피해예방활동, 

필요 제 차 전체회의(BMP4) (15.7, 17 )ʼ

국제해사기구  (IMO)③ 

회원국 정부와 선박 선사에서 준수할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서     - ·

배포 호(MSC Circ. 1334 , 09.6)ʼ

    - 해적위험해역에서 민간무장보안요원 사용 관련 선주 선사 선장을 위, , 한 

기준 마련 호(MSC Circ. 1405 , 11.9)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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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위험해역에서 민간무장보안요원 사용 관련 기국 권고    - (MSC Circ. 

호1406 , 11.9)ʼ

해적위험해역에서 이행 권고 결의서 채택 호    - BMP (MSC 324 , 11.9)ʼ

    - 해적위험해역이 축소되어 에 반영되었음을 회원국에 보고BMP4

차(MSC 96 , 16.5)ʼ

 군사력 파견( )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개국 함정 척이· · · 14 24

기준 해적퇴치 합동작전 및 아덴만 함정호송 수행 중(16.6 ) ʼ

유럽 연합함대 함대 다국적 연합해군함대 등    - , NATO , (CMF) 

        * 한국은 청해부대 제 진 문무대왕함 이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중 22 ( ) ( 16.8 17.2)∼ʼ ʼ

 아시아지역 해적퇴치협정( ) 말라카 싱가포르 해역 등의 아시아지역  ·

해적퇴치를 위한 지역협정 이 개 회원국 현재 체결되어(ReCAAP) 20 (16.6 ) ʼ  

해역순찰 해적퇴치활동 등의 공조노력을 하고 있음, 

     * ReCAAP :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 협정채택 한국 가입 협정발효 미국가입 (04.11), ( 06.4), ( 06.9), ( 14.9)ʼ ʼ ʼ ʼ

아시아지역에서의 해적정보 교환 및 피랍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 

회의 관리이사회 관리자회 실무자 에 참가ReCAAP ( , , )

 해적정보 공유( )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 에서 해적(ICC) (IMB)

사고 신고접수를 전담하는 해적신고센터 운영(PRC) 

  - 우리나라는 와 를 체결하고 해적사고 정보를 를 IMB-PRC MOU GICOMS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선사 및 선박에 제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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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나라의 해적피해 예방 대응 체계·

1 관련 부처별 역할

구  분 역   할

국정원 테러 정보수집 배포 국제 정보협력 테러 정보통합센터 운영 · , , 

외교부 피랍선원 소환 총괄 타국과 외교협력 등 국외테러 대응 , 

국방부 아덴만 함정파병 및 타국 함정 간 해적퇴치 협력 

국민안전처

해경( )
체포된 해적들의 사법처리 

해양수산부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 시행  ·

해사안전

관리과

해적예방업무 총괄 해적피해방지대책 수립 시행, ·○ 

해적피해예방 대응요령 선사 교육 훈련   - · ·

종합상황실 운영 연중 시간  - ( 24 )

해상안전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해적정보 제공  - (GICOMS) , 

아덴만 함정호송 협력 지원  - ·

기타 해적 관련 국제협력 추진  - 

종합상황실 주요 기능 역할< / >

○ 선박 테러 해적위험 신호포착 사고선박 · SSAS ← ← 

○ 선박모니터링 국외 연안 (VMS) LRIT( )·AIS( )← 

○ 정보입수 국정원 등 , ReCAAP, IMB-PRC ← 

○ 해적 사고 정보 전파 관계기관 선사 선박 / , , → 

선원정책과 아국선원 피해발생시 송환활동 등 지원 

해운정책과 선박피랍 피해발생시 송환활동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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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1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 (1) 

  ① 소말리아해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우리부가 지정한 해적위험해역 을 우회하여 항행할 것

  ② 불가피하게 해적위험해역 통항시 해양수산부 및 국제해사민간단체의 , 

해적대응요령(BMP4 을 ) 준수하고 아래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 해적위험해역 진입전 조치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통항보고 진입 일전1. ( 3 )

   * 이와 별도로 에 통항 보고 등록을 할 것 UKMTO·MSC-HOA ·
   

해적위험해역 진입 전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2. 

   * 철조망 소화호수 살수장치 등 ,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해적정보 수시 확인 등3. 

   * 해적모선 활동정보 선박사진 위치 해적공격 발생 정보 등 ( , ), 

취약선박과4.  운반선박의 경우LNG , 반드시 보안요원 승선 조치할 것 

   * 최대속력 노트이하이면서 건현 이하의 선박 15 8M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것5.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 할 것6. , ·

   * 해적당직 선원대피처 대피 선박보안경보장치 작동 요령 , (Citadel) , (SSAS) , 

비상연락 요령 해적침입 방지설비 운영요령 선박 회피조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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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위험해역 통항중 조치 】

선사담당자 비상연락망 시간 유지  6. 24  

최대속력 고속선의 경우는 노트 이상 으로 운항할 것  7. ( 18 )

선박위치발신장치 작동을 중지 할 것  8. (AIS) (OFF) 해적 공격시 ( on )ʻ ʼ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청해부대와 위성통신 유지  9. , 

최신 해적정보 및 해적경고를 수시 확인할 것 10. 

     * 확인처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 (GICOMS)

거주구역의 모든 출입문을 잠글 것 11. 

 

【 해적공격 조우시 조치 】

선박보안경보장치 신호 발신 및 신고 우리부 종합상황실 12. (SSAS) ( )→ 

해적신고를 할 것 비상보고 메시지 전송 13. ( )

     * 신고처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청해부대 , , UKMTO → ① ② ③ 

선박위치발신장치 를 작동 시킬 것 14. (AIS) (ON) 

증속 지그재그 운항 등 회피 조선 15. , 

선원대피처 로 대피시 청해부대 또는 선사 에 연락할 것 16. (Citadel) ( )

     * 무장해적이 승선한 경우 전 선원은 선원대피처로 대피할 것  

 (2) 자율관리해역 통항지침( ) 해적위험해역 진입전 조치 중 보안요원ʻʻ

승선조치 및 선원대피처 설치 부분을 제외하고 해적위험해역 ʼʼ

통항지침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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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함정호송 이용 방법 (3) 

우리나라 함정 청해부대 호송참가   ( ) ① 

호송 대상 선박    ○ 

국적선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해외취업선원 승선 선박      - , (BBC-HP), 

호송참가 절차    ○ 

선사 또는 선박 에서 청해부대에 신청 이메일      - ( ) ( )

          * 청해부대 이메일  ( 001-1-203-574-6387, ☏ bluesea22@navy.mil.kr)

청해부대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파견 함정마다 상이하니 해양안전종합정보

시스템 에 접속 아덴만 호송정보 를 통해 최신 연락처를 확인 할 것(GICOMS) ( )

호송 구간    ○ 

상 봉 점       - : A(12°07.0N, 044°10.0E), B(14°54.0N, 054°41.0E)

호송거리 를 따라 약 마일을 호송      - : IRTC 640

          * 국제권고항로 IRTC : International Recognized Transit Corrid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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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사항   ○ 

피호송 선박은 지정시각에 도착하도록 운항 스케쥴 조정     - 

피호송 선박은 함정이 요청하는 시간 간격에 따라 동정 보고     - 

해적공격 퇴치작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정부가 보상책임을      - / ·

지지 아니함

세부절차   ○ 

주  관 조치 사항 비  고

국방부 호송계획 확정○ 주전3

해양수산부
호송계획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 

   * www.gicoms.go.kr
주전2

선  사

아덴만 통과선박 및 호송 희망 여부 보고○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해적위험해역 - 

통항보고    

통과 주전1

피호송 선박
함정과 상봉점 등을 확인ETA ○ 

   * 위성 전화 및 위성 사용 FAX 
필요시

선  사 호송 희망 변경 여부 통보○ 변경 사항 발생시

선  박 로 함정에 보고VHF(69)○ 호송개시 시간 전3

함  정 선속지정 노트 및 호송 실시(10~15 ) ○ 

함  정
호송 종료○ 

   * 기상여건 등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피호송 선박과 협의

그룹통항제도 참가   MSCHOA ○ 

웹사이트에 선박 운항정보 등록     - MSCHOA (www.mschoa.org)

전화 팩스      - : +44 1923 958 545, : +44 1923 958 520

     - E-mail : postmaster@mschoa.org

호송일정 호송구간 함정연락처 신청절차에 수시 변동이 있으므로, , ,  

반드시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에서 아덴만 호송정보 또는 (GICOMS)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044-200-5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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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지정 (4) 

   ① 목적( ) 선원대피처 설치 및 보안요원 승선 등의 해양수산부 소말리아  ʻ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해역의 범위를 지정ʼ

    - 해적위험해역 선원대피처 설치 및 보완요원 승선조치 등 : 

    - 자율관리해역 자율적 해적피해 : 예방활동 이행 및 통항보고 등

   ② 범위( ) 해적 위험해역 국제권고기준과 동일( )과 자율관리해역 기존 위험해역( )

해적위험해역 좌표

지점 남위 도 분 동경 도 분   지점 남위 도 분 동경 도 분 A : 05 00 , 039 00 B : 05 00 , 065 00○ ○ 

지점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   지점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 C : 22 00 , 065 00 D : 22 00 , 059 40○ ○ 

지점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   지점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  E : 15 00 , 043 00 F : 15 00 , 040 00○ ○  

자율관리해역 좌표

지점 남위 도 분 동경 도 분   지점 남위 도 분 동경 도 분 A : 10 00 , 040 00 B : 10 00 , 078 00○ ○ 

지점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   지점 내측 해상 C : 08 00 , 078 00 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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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보고 (5) 

   ① 보고 시점(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적위험해역 진입 일전 또는  3

지정 고위험해역 통항보고 위치선 통과시점 중UKMTO/MSCHOA  

빠른 시기에 보고할 것

        * 통항보고 및 통항등록은 별도로 실시 해적피해대응요령 부속서 UKMTO MSCHOA (

참조E. )

   ② 보고 내용( ) ʻ해적위험해역 통항보고 양식 및 해적피해 예방대응지침ʼ ʻ ʼ

이행 점검표 를 각각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양식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 (www.gicoms.go.kr 파업창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제출처(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이메일( )

       * 이메일  : hra@gicoms.go.kr 해적위험해역 통항보고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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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위험해역 통항보고 작성 예시 】

 1. 선명 현대 : 0000(HYUNDAI 0000)

선적항 국가명 항구명 대한민국 제주 2. ( / ): /

호출부호 3. :0000

 4. IMO No:9372000

 5. MMSI No:441123000

선박총톤수 6. : 50000

선종 7. :LNG

선종 구분 지정코드 하나 만 영문 입력 예시  // ( , : LNG, LPG, BKC, CMK, OIL, ※ 

중PCC, CON, CRS, CGS, ETC )

벌크선 //LNG : LNG(LNG Carrier), LPG : LPG(LPG Carrier), BKC : (Bulk Carrier),

 //CMK : 케미칼선 유조선 자동차운반(Chemical Tanker), OIL : (Oil Tanker), PCC : 선

컨테이너선 //(Pure Car Carrier), CON : (Container Ship), 

여객선 일반화물선 //CRS : (Cruse Ship or Passanger Ship), CGS : (Cargo Ship), 

기타선박 //ETC : (ect)

선박구분 8. (A,B,C,D):A

국적선 송출선 // A : , B: BBCHP, C: BBC, D : 

선원대피처 설치여부 9. (Citadel) (y/n):y

선원대피처 전화10. (Citadel) :870-764-876-000

선박위성전화번호11. :870-764-876-000

선박팩스12. :870-773-110-000

선박13. Email:0000@hmms.co.kr

선사명 주 현대14. :( ) 000

선사전화번호15. :051-461-0000

선사 담당자 성명 홍길동16. :

선사 담당자 휴대폰17. :010-****-****

선사 담당자 현대 18. Email: 000(HYUNDAI 0000)

선박 현재위치 인도양 항해중19. :

선박속력20. (knot):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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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승선원 명21. ( ):28

국적별 승선인원 한국 중국 명22. : 20, 8

전출항지 국가명 항구명23. ( / ):KOREA/PYEONGTAEK

차항지 국가명 항구명24. ( / ):YEMEN/BALHAF

적재화물25. :LNG 1800CBM

화물량 톤26. ( ):1800

건현27. (m):16

해적위험해역 진입 28. ETA(UTC)(YYYY-MM-DD hh:nn):

2014-10-27 00:00

 //28. 아덴만 통항여부 은 아덴만 통항방법 중 보다 우선합니다IRTC (y/n) 32. IRTC (A, B, C ) .

일 경우 해적위험해역 단순 통과 선박을 말합니다 //“n” .

아덴만 통항여부29. IRTC (y/n):y

아덴만 상봉점30. IRTC (A/B):A

아덴만 31. IRTC ETA(UTC)(YYYY-MM-DD hh:nn): 2014-10-23 00:00

아덴만 통항방법32. IRTC (A, B, C):B

아덴만 통항방법 중 택일 취약선박은 반드시 해군호송 또는 // IRTC (A, B, C ) ※ 

외국호송 참여 요함 //

해군호송 참여 외국호송 참여 외국호송참여시 국가명 입력 필수 //A: , B: ( 33. ), 

단독항해 단독항해 시 사유 입력 필수 //C: (32. )

단독항해 시 사유 필요시 입력 합니다 공란 유지33. : .( )

외국호송 참여 시 국가명 러시아34. :

보안요원 탑승여부35. (y/n):y

보안요원 미탑승 시 사유 필요시 입력 합니다 공란 유지36. : .( )

보안요원 무장여부37. (y/n):y

보안요원 회사38. : s0000

보안요원 승선인원 명 명39. ( ):4

승선구간 국가 위치40. ( / ):UAE/Fujayrah

하선구간 국가 위치41. ( / ):EGYPT/suez

기타 필요시 입력 합니다 공란 유지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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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피해 예방 대응 이행 점검표 작성양식· 】

해적위험해역 운항 결정시 진입 일전/ 10◎ 

최신 해적정보를 입수 분석하였는가 1. , ? 

   GICOMS  MSC-HOA  IMB-PRC 

해양수산부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 및 는 충분히 숙지하였는가 2. BMP4 ? 

선박보안계획서 에 해적대응계획이 반영 최신화 되었는가 3. (SSP) , ? 

선박과 선사에서 다음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4. ? 

선원 안전 선속 건현 해상상태 선박화물 선박설비결함   

항에서 취약요인이 이상인 경우 보안요원 탑승계획은 수립하였는가 5. 4 2 , ? 

선원교육 및 비상대응훈련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6. ? 

 7. 경계사각지역에 대한 추가 경계요원 배치 또는 침입방지설비 설치계획 등의 보안조치는 

강구하였는가? 

선원대피처를 지정하여 필요 시설 비품 등을 규정대로 설치하였는가 8. · ?

출입문 내부잠금장치     공기구 등 개구 내부잠금장치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 휴대용 비상전등 및 소화기 응급의료구   

간이화장실  공기공급장치  위성통신설비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 선박보안경보 는 실시하였는가 9. (LRIT), (SSAS) TEST ? 

선박 주기관 발전기 및 조타기 등 필수 장비의 상태는 양호한가10. , ? 

각국 해군의 아덴만 함정호송 일정 확인 및 호송 참여에 대해 고려하였는가11. ? 

해적위험해역 진입 일전3◎ 

해양수산부에 통항보고 하였는가 1. ? 

에 통항선박 등록하였는가 2. MSC-HOA ? 

에 최초 보고 하였는가 3. UKMTO ? 

최신 해적공격 정보는 확인하였는가 4. ? 

취약선박인 경우 보안요원을 탑승시키고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가 5. ? 

에 따라 보안요원 요건 등은 충족한가   IMO MSC1.Circ.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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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과 지휘통솔체계에 대한 협의는 하였는가   ?

보안요원에 대한 선박구조 숙지 소화 퇴선 훈련 등은 실시하였는가   , · ?

보안요원의 무장여부는 확인 하였는가 무장 비무장   ?( , )

선원 및 승선원에 대한 통항계획 및 해적대응 비상훈련 교육은 실시하였는가 6. ? 

해적 접근 공격 승선 침입 및 피랍 단계별 비상상황에 대한 개인별 임무는 부여   , , , 

되어 있고 모두 숙지하고 있는가?

비상상황별 알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선박자체 방어조치 또는 방어설비 연습은 충분한가   ?

거주구역 및 각종 출입구 잠금 훈련은 충분한가   ?

해적침입방지설비는 설치 완료하였는가 7. ? 

비상연락망을 정비 게시하였는가 8. , ? 

선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청해부대     ( )  UKMTO  MSC-HOA  

 

해적위험해역 진입 일전1◎ 

비상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 개구는 차단 또는 보호 조치하였는가 1. ? 

거주구역 계단 출입구 창문 화물구역 기관실 선수창고 조타실   · ·

기타 취약 개소   

 해적침입이 우려되는 상갑판 위치에 소화호스는 준비하였는가 2. ? 

및 휴대용 위성통신설비 작동상태는 확인하였는가 3. LRIT, SSAS ? 

 4. 해적공격 시 또는 피랍 시 비상통신을 위한 수단 및 은어체계는 숙지되었고, 

회사보안책임자에게 통보되었는가? 

선교 선원대피처 간 비상통신수단 워키토키 등 은닉 대피처 접근시 은어    - ( ) 

위험해역 통항 중 발전기 조타장치 등 필수장비의 병렬운전 준비는 하였는가 5. , ? 

도끼 용접도구 등 해적이 승선하여 선내 또는 선원대피처 침입을 위해 사용할  6. , 

만한 도구나 설비는 치워두거나 숨겨두었는가? 

외부에 있는 가스통 인화성 액체 등 화재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물품은 안전한  7. , ·

장소로 이동시켰는가? 



30 _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2016 ·

해적위험해역 진입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 위치보고 주기를 변경 시간 시간 하였는가 1. (LRIT) (6 1 ) ? 

    * 국적선은 해양수산부에서 원격 조정하므로 변경조치 불필요 

에 의한 보안 등급 수준으로 보안조치를 강화하였는가 2. ISPS CODE 2 ? 

선박위치식별장치 는 작동 중지시켰는가 3. (AIS) ? 

    * 해적공격 시에는 함정호송 참가 중인 경우에는 호송함정 요구에 따를 것 ON , ʻʻ ʼʼ

해적대응 당직 및 경계요원은 추가 배치하였는가4. ? 

해적위험해역 통항 중◎ 

에 매일 회 시 기준 위치 통보하고 있는가 1. UKMTO 1 (GMT 08 ) ? 

해적정보를 계속 수신하고 확인하고 있는가 2. ? 

최대속력 고속선의 경우 노트 이상 으로 항해하고 있는가 3. ( 18 ) ? 

항해등을 제외하고 야간 등화관제는 실시하고 있는가 4. ? 

당직자 이외에 가능한 한 외부 출입 및 노출은 금하고 있는가 5. ? 

휴대형 위성통신장치 및 양방향 극초단파 무선전화의 충전 및 작동상태는  6. 

양호한가? 

해적선 식별요령은 숙지하고 있는가 7. ? 

 8. 무선전화로 선박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교신만 실시하고 있는가VHF ? 

소화펌프 및 소화호스는 즉시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9. ? 

해적위험해역 통항 완료 후◎ 

에 통항완료보고 하였는가 1. UKMTO ? 

 2. 해적공격을 받았거나 해적 의심활동을 목격한 경우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였는가? 

    * 일시 위치 주요상황 및 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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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대피처 설치  (6) 

목적 선박에 해적이 침입할 경우 선원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 ) ① 

있는 공간을 확보

   ② 내용 해적출몰 다발지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동 해역을 운항( ) 

하는 선박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토록 하며 선원대피처의 성능요건, ·

설치장소 및 설치 대상선박 등에 대한 기준 마련(13.6)ʼ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 조 이 개정 공포( 17 ) · ( 12.12.18)｣ ʼ

되었으며 발효 , 13.6.19 ʼ

       * 기존의 선박안전법 제 조 및 선박설비기준 제 조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토록 규정26 56

하고 있으나 이를 보안에 관한 법령에 명확히 명시(11.2.24)ʼ

시설 및 설비 비치요건   ③ 

항 목 시설 및 설비 비치요건

출입문
▪철재문 두께 이상 과 추가 출입문 두께 이상( 8 ) ( 5 )㎜ ㎜ 

철판 두께의 합계는 이상   13⇒ ㎜ 

잠금장치 ▪외부에서 열수 없도록 철봉 볼트 등의 내부 잠금장치 설치, 

통신장비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 대 선박구명설비기준 제 조에 1 ( 122｢ ｣

따라 비치된 것 활용 가능)

▪위성통신설비 대1

안테나 비상배터리 포함  - , 

공기공급

장치
▪선원대피처가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

기타물품

▪구난식량 정원 인당 만킬로줄 음료수 정원 인당 리터 응급( 1 1 ), ( 1 3 ), 

의료구 식 휴대용 비상전등 정원 인당 개 비상탈출용호흡구(1 ), ( 1 1 ), , 

간이화장실 식 휴대용 소화기 개 등(1 ), (1 ) 

   ④ 효용성 년 해적과 대면한 선원 명 중 인 명이 선원( ) 11 (968 ) 44% 413ʼ

대피처로 피신하여 연합해군에 의해 구조됨 국제상공회의소 국제(

해사국 통계, 12.6)ʼ

       * 한진텐진호 파나마국적 피습사고 시 선원 한국 명 인니 명 들은 선원대피처로  ( ) ( 11.4) ( 14 , 6 ) ʼ

피신함으로써 해적 피랍 위기를 모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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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 (7) 

      * 본선에 적절한 장비를 해적위험해역 운항 중 상시 설치 운영 할 것  , 

철조망(RAZOR WIRE) 소화호스 살수 소화분말 살수, 

지향성 음파송신기 음향대포( ) 증기 분사 (HOT WATER) 

최근 개발된 물대포(WATER CANN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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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위치 추적 관리 (8) · (VMS: Vessel Monitoring System)

  개요 ( ) ①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적위험해역 통항선박의 위치를 

시간 추적하며 통항선박의 안전을 관리24 , 

해적정보 제공 및 항로이탈시 경고      - 

해적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청해부대에 전파 및 긴급 대응 등      - ·

해수부 상황실

청해부대 운항선박

현장 해적정보제공 
및 통신망 유지

상시 추적관리 및
해적정보제공

통항선박정보제공
및 핫라인 구축

위치추적 대상 및 추적방법   ② 

      - 국적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등 본선의  Inmarsat,  LRIT ⇒ 

통신장비를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를 추적

      - 단순나용선 및 해외송출선박 해적위험해역 통항보고를 하는 경 ⇒ 우 

          * 단순나용선은 우리 선사 운항선박으로서 우리 선원이 승선한 선박에 한하며 선박, 

위치정보가 우리부 종합상황실에 전송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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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남아시아 해역 운항지침

동남아 해역은 소말리아 서아프리카 해역과 함께 해적 무장강도 포함 · ( ) ① 

사고가 빈발하는 해적우범해역이므로 해적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한 , 

주의를 기울일 것.

 ② 특히, 말라카해협, 인도네시아 연안 필리핀 남부 등 해역에서 해적사고, 가 

증가하고 있으니 야간 해적경계를 강화하고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 등 , 

자구책 마련에 힘쓸 것

동남아 해역 통항시 국제해사기구 의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을  (IMO) ·③ 

준수하고, 특히 아래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 해적우범해역 진입전 조치 】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것1. 

   * 해적당직 작동 비상연락망 거주구역 시건 회피조선 등  , SSAS , , ,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선원 교육 훈련을 실시 할 것2. ·

최신 해적정보 해적경고를 확인할 것3. / (www.gic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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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우범해역 통항 중 조치 】

비상연락망 시간 유지 선사보안책임자 해수부 종합상황실 4. 24 ( , )⇒ 

거주구역의 모든 출입문을 잠글 것 5. 

해적당직을 강화할 것 견시원 추가 레이다 탐지 강화 등 6. ( , )

탐조등 기적 알람을 사용준비 상태로 유지할 것 7. (Search Light), , . 

【 해적공격 조우시 조치 】

선박보안경보장치 를 작동 시킬 것 8. (SSAS)

탐조등 기적 알람 소화호스 가동 등으로 경고할 것 9. , , , 

증속 지그재그 운항 등 회피 조선을 할 것 10. , 

신고할 것비상메시지 전송 선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11. ( ) , → 

현금은 해적의 목표물이 되므로 과다한 현금은 보유하지 말 것 ④ 

동 해역 해적은 주로 도검류 또는 간혹 총기로 무장하고 있으나 선박에 , 

침투하기 이전에 조기 발견하여 대응할 경우 예방할 수 있음

     * 대응방법 탐조등 경적 울림 회피조선 운항 증속 등 등 : , , (ZigZag , ) 

선미 쪽 침투가 많으므로 선미를 집중 감시하되 위치를 노출하지 말 것 , ⑤ 

 ⑥ 해적은 소형 스피드 보트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레이다 탐지범위를 , 

근거리로 조정하여 식별 감시할 것

어선으로 위장한 해적선이 선박을 공격한 사례가 있는 만큼 어선군단이  , ⑦ 

있는 곳은 피해서 항해할 것.

 ⑧ 선박이 장악된 경우 선원과 선박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해적에 대항,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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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 통항지침

해적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우리부가  , ① 

지정한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을 우회하여 항행할 것

 ② 불가피하게 위험예비해역 통항시 우리부 및 국제해사민간단체의 해적, 

대응요령 을 준수하고 아래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BMP4) , 

<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 >

 * 면적 약 만 으로 한반도 면적 만 의 약 배 : 183 (22 ) 8㎢ ㎢

해리 해역 좌표 세네갈 앙골라 해역(200 ) ( )↔ 

지점 북위 도 분 서경 도 분 A : 15 00 , 017 05○ 

지점 북위 도 분 서경 도 분 B : 15 00 , 020 44○ 

지점 북위 도 분 서경 도 분 C : 07 59 , 016 34○ 

지점 남위 도 분 서경 도 분 D : 00 24 , 011 47○ 

지점 남위 도 분 동경 도 분E : 00 24 , 003 07○ 

지점F○ 남위 도 분 동경 도 분  : 10 22 , 009 08

지점G○ 남위 도 분 동경 도 분: 14 53 , 008 25

지점H○ 남위 도 분 동경 도 분: 14 53 , 0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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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 통항지침 >

【 해적 위험예비해역 진입전 조치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통항보고 진입 일전 1. ( 3 )

해적 위험예비해역 진입 전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 2. 

최신 해적정보 해적경고 확인 해수부 해양안전정보시스템 3. / ( )

취약선박의 경우 보안요원 탑승 또는 에스코트 선박 이용 4. ,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 할 것 5. , ·

해안으로부터 마일 이내에서 정박 및 입항 대기 금지 6. 200

【 해적 위험해역 통항 중 조치 】

비상연락 시간 유지 해수부 종합상황실 선사 7. 24 ( , ) 

최대속력 고속선의 경우 노트 이상 으로 운항할 것 8. ( 18 )

선박위치발신장치 작동을 중지 할 것 해적공격시  9. (AIS) (OFF) ( 'on')

해양부산부 종합상황실과 위성통신 유지10. 

최신 해적정보 및 해적경고를 수시 확인할 것11. 

거주구역의 모든 출입문을 잠글 것12. .

【 해적 조우시 조치 】

선박보안경보장치 를 작동 시킬 것13. (SSAS)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해적신고를 할 것14. 

선박위치발신장치 를 작동 시킬 것15. (AIS) (ON) 

증속 지그재그 운항 등 회피 조선16. , 

선원대피처 로 대피시 종합상황실 또는 선사 에 연락할 것17. (Citadel) ( )

    * 무장해적이 승선한 경우 전 선원은 선원대피처로 대피할 것  

 ③ 나이지리아 기니만 연안 마일까지(150 )에서 무장해적에 의한 선원납치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보안요원 승선조치 에스코트 선박 활용 등 선박, ,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 항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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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IMO · (MSC Cir.1334) 2009.6)

본 대응요령은 국제해사기구 의 선박에 대한 해적활동 억제 방지를 위한 (IMO) ·ʻ

선사 및 선장 선원에 대한 지침서 를 개정한 문서임· (MSC/Circ.623/Rev.3)ʼ

본 대응요령의 채택에 따라 은 폐기함* , MSC/Circ.623/Rev.3

1 개 요

  ○ 본 지침의 목적( ) 선박이 항해 중 또는 정박 및 입출항 시 선사 및 선, 장·

선원이 조치해야 할 해적 및 무장강도 피해 저감대책 피해 발생 시 , 

보고체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임

해적 무장강도 피해 예방대책 조치는 선사 선박의 책임임을 명심할 것  / ·○ 

  ○ 기국정부 등은 선사 선박의 예방대책을 자문 및 인식 증진을 할 수 있/ 음

조치사항에 해적 무장강도에 억류되었던 선원의 복지 계획도 포함할 것   /○ 

  ○ 해적공격 발생지역 운항 전에 반드시 IMO, IMB PRC, ReCAAP, MSCHOA 

및 기국 정보 등으로부터 해적정보를 확인 할 것

2 해적 및 해상강도의 목적

선박 선원 피랍 및 화물 현금 선용품 선원소지품 약탈 등  · · · ·○ 

접안 중에도 해상강도가 승선해서 화물을 탈취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에 손을 댄      , ▸

흔적이 있는 경우 해상강도가 이미 접근 시도했을 수도 있는 바 주의할 것  

보안대책 이행 및 출항 전 선박 전체를 구석구석 점검 단속할 것     ISPS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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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적 및 해상강도의 공격대상 선정

금고의 현금  ○ 

선장실 금고에 많은 현금이 있다는 속설로 해적의 주요    - Target

      ▸ 현금을 찾는 해적이 선원을 위협할 수 있는 바 현금보유를 가능한 줄일 것 환전이 , . 

어려운 국가는 유동적일 수 있도록 기국정부가 해당국과 협력 필요

 
무선통신의 사용  ○ 

해적은 선박과 육상간의 통화내용을 엿듣고 그들 목표를 선정함    - 

      ▸ 해적우범 지역에서는 화물 고가품에 대한 무선통신 대화는 신중히 할 것 선원들· .  

상륙시 항해계획 화물명세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것, .

선박이 고위험해역 운항 중 작동 중지 할 경우 해군세력이    - AIS (OFF) , 

동 선박의 추적 및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주의할 것. 

      ▸ 그러나 작동 여부는 해적에 위치노출 우려 및 선박충돌 예방 등 선박AIS ON·OFF 의 

안전운항을 고려하여 선장이 판단 결정할 것/ . 

      ▸ 특히 타 선박도 해적에 위치노출을 꺼려 를 작동 중지 하고 있을 수 있음을 , AIS (OFF) 

고려할 것 또한 해적공격 시는 반드시 작동을 즉시 재개 시킬 것. , (ON) 

작동시 해적에 선박위치 노출이 우려되는 만큼 한국선박의 경우 해적위험AIS , 

해역 운항중 작동을 중지 하고 해적 공격시는 이미 본선 위치가 노출AIS (OFF) , 된 

만큼 구조세력 해군함정 등 이 본선의 위치를 추적 및 확인할 수 있도록 를 ( ) AIS

작동 시킬 것(ON) . 

 * 한국선박의 를 통해서 우리부 종합상황실 및 청해부대에서 위치추적이 가능 LRIT .

선원수가 적은 선박  ○  

선원 수가 적은 선박 또한 해적 무장강도의 공격 대상 중의 하나임   - ·

혼잡 제한 수역을 항해 시 해적당직으로 선원의 당직시간 연장이 발생하므로 선원      · ·▸

선박 보호를 위한 감시설비 등 적절한 장비의 탑재를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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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방안

 □ 본 대응방안은 해적사고 동향 국제 해운단체 및 해적보안 강화 장비 ,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준수 및 적용범위는 해적우범, 

해역 운항 선사 또는 선장이 적의 결정하여야함. 

해    적공격 실제 공격 및 공격시도 포함 피습시 인근 연안국 아시아 ( ) , , 

지역의 경우는 기국정부 등에 보고할 것 ReCAAP ISC, , IMB PRC 

 

해적 무장강도 발생 단계 선박 자체 해적피해방지 계획 / - 前 ① 

해적우범해역의 항행이 예상될 경우 자체적인 해적피해방지대책 해적  , (○ 

공격을 대비한 비상대응계획 포함 을 수립할 것)

   - 및 에 따른 선박보안 및 위험평가를 시행하고 동 제도ISPS Code ISM , 에 

따른 비상대응절차 및 선박보안계획에 해적피해방지대책을 포함시킬 것

   - 선박보안 및 위험평가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

가     . 해적 해상강도의 특성을 포함한 항행 예정구역에서 직면할 수 있· 는 

모든 종류의 위험 

나 본선의 크기 건현 최고 속력 화물종류     . , , , 

다 해적대응에 가용한 본선 선원의 수 및 해적대응 능력 훈련 사항      . ·

라 본선내 보안구역 대피구역 설정 능력     . ( ) 

마 본선의 해적 감시 탐지 장비 보유현황     . ·

   - 해적피해방지대책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가 해적당직 감시 강화 탐조등 및 해적 감시 탐지장비 준비     . ( ) , ·

나 본선 및 본선 제안구역에 대한 외부인 승객 방문자 등 접근 통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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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적 해상강도 침입방지 장비 설치     . ·

           * 그물망 철조망 전기 울타리 장거리 음파장비 보안요원 등 , , , , 

           * 동 장비 설치시 승선원의 안전을 고려할 것 

라 선박의 보안상태 점검 관리     . ·

마 해적공격 탐지 또는 진행시 선원의 대응요령      . 

바 해적공격 알림 경보절차     . 

사 해적공격 공격시도 포함 보고방법     . ( ) 

          ▸ 선박 자체의 해적피해 방지대책은 해적 습격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 특히 해적이 습격을 시도할 때와 본선에 승선해 있을 . , 때 

선원의 공격적인 대응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 할 것.

          ▸ 해적 해상강도 조기 탐지 및 대응이 최선의 대책이며 일단 해적 해상강도가 · , ·

승선하게 되면 위험이 가중됨을 명심할 것.

  ○ 상기 해적피해 방지대책 외에 선교 기관실 조타실 사관실 및 선원실, , , 로 

통하는 모든 문은 폐쇄 또는 통제하고 규칙적으로 점검 순찰할 것, ·

  ○ 해적들이 쉽게 침투할 수 없는 보안구역을 설정하고 동 보안구역은 , 

잠금 또는 통제장치를 준비할 것

선원의 육상 편의시설 방문 육상 치료 등 상륙 필요성을 염두에 둘 것  , ○ 

  ○ 해적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전략이 가능한 선박여건과 맞도록 잘 계획되고 

집행되는 것이 중요함 해상 및 항구에서의 해적관련 책임자의 주요 범. 죄

대상 선박유형을 이해 교육이수 등 할 수 있도록 할 것( ) .

항로선정 및 도착 예정 시간 조정 ② 

  ○ 해적우범해역 또는 병목해역 등의 항로는 가능한 피할 것 항로는.  

본선의 유형 건현 최대속력 화물의 종류 함정호송 참가 등을, , , ,  

고려하여 선정할 것. 

묘박중 해적빈도가 높은 항구의 경우 입항과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 

도착 예정시간을 조절하여 위험노출시간을 최소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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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안계획 해적피해방지대책 의 이행 ( )③ 

해적우범해역 진입 전 선원들은 경보신호 및 절차 등과 같은 선내 해적  , ○ 

피해방지 대책 내용을 훈련하고 숙지할 것. 

      * 혼승선박의 경우 선원 간 의사소통 문제가 없도록 할 것 

  ○ 선박침입이 가능한 선상구역은 항만 내에 정박 중 또는 위험수역 , 

항행 중 폐쇄 또는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순찰할 것, . 

  ○ 선박 내 모든 감시장비 또는 탐지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선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것. 

      * 해적피해방지대책에 따라 선원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잘 훈련되어 있다는 것을 해적들이  

인식하면 범죄에 대한 근본적 의지를 차단하는데 기여함

 

정박 중 또는 항만 내 주의 ④ 

  ○ 접안 또는 묘박 중 선박 방문자에 대한 제한 기록 통제하고 가능하다, , , 면 

사진촬영을 해둘 것.

      * 방문자를 사진으로 촬영하면 선박접근 사전차단 및 사후 범죄자 확인에 기여함 

해적은 범죄대상 선정 시 화물목록을 이용하므로 화물명세 및 위치에   ○ 

관한 서류의 회람을 제한할 것

  ○ 출항 전 철저한 선내수색 침입자가 있는지 여부 수색 후 선교 기관( ) , , 실, 

조타실 및 기타 취약구역 등 중요한 곳을 포함하여 모든 출입 접근·

통로를 폐쇄 또는 통제하고 규칙적으로 점검할 것. 

      * 다만 비상시 선박 또는 선원의 안전을 위해 이용할 출입문 또는 접근통로의 통제방법은  , 

신중하게 고려할 것

  ○ 접안 또는 정박중 해적경계를 위해 고용된 경비원들은 당직중 항만 

당국과 통신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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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와 불침번 ⑤ 

경계 및 불침번을 매우 중요함 경계 소홀로 많은 사례에서 해적 해상  . ·○ 

강도가 이미 선교 또는 선장침실에 침입한 후 발견되기도 함 

  ○ 지속적인 불침번의 유지는 해적침입에 대한 조기경보 음향경고신호( , 

타 선박 및 연안당국에 대한 경보 혐의선박에 대한 조명 점등 회피), , 

동작의 실행 또는 기타 대응절차 이행을 가능케 하며 본선이 해적선의 

동태를 잘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해적을 단념시킬 수도 있음

  ○ 선교당직 및 경시를 강화하되 대다수 해적이 선미부분을 통해 승선,  

침입함을 염두에 둘 것. 

   - 선미 또는 레이더의 맹목구역을 보완하기 위한 경계원 추가 야간용 , 

쌍안경 보급 레이다 탑재 등을 이행하되 반사성이 작은 쾌속정은 레이, 더 

탐지가 어렵다는 것 등을 고려할 것

본선과 선속을 같이 유지하면서 병행 또는 뒤따라 항행하는 소형선박은   ○ 

항상 의심하여야 하며 첫 번째 선박에 주의가 집중될 때 두 번째 , 

선박이 접근하려는 유인책일 수도 있으므로 혐의선박이 포착되면 

효과적인 전방위 감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해적공격 시 선박보안경보장치 를 작동시킬 것 사전에 정상 작동  (SSAS) . ○ 

여부를 시험 점검해 놓을 것(Test Mode) .

해적우범해역 이용 빈도가 높은 선박은 야간 해적방어능력을 강화하기   ○ 

위하여 야간 투시장치 선미 맹목구역을 보완하기 위한 소형 레이다, , 

적외선 탐지기 및 경보설비 등과 같은 좀 더 정교한 시각 감시 CCTV, 

장비의 탑재를 고려할 것

  ○ 가시 철조망 및 음향 장비 같은 살상용 무기 적외선 탐지 및 경고, 非

장치 등의 해적침입 방지 설비의 설치를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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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절차 ⑥ 

우범해역 내 또는 해적 접근중일 때 통신책임자는 항상 당직에 임할 것  ○ 

우범해역 진입 전에 육상 선사 등 과의 통신망 정상작동 시험 및 통신   ( )○ 

방법과 통신빈도를 정하여 두고 우범해역 진입 후 이를 이행할 것

  ○ 해적 공격시 정부에서 정한 기관 및 인근 보안세력 함정에 신고를 할 · 것.

해적 해상강도 신고는 진행 중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해적경고 및   · , ○ 

구조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공격이 진행 중일 경우 라고 명기 , piracy·armed robbery is in progressʻʻ ʼʼ

설비가 항해보조설비로부터 선박위치를 자동적으로 갱신하지   GMDSS ○ 

못할 경우는 해적우범해역 진입 전에 규칙적으로 적절한 통신설비에 

직접 선위를 입력하는 것이 좋으며 선박소유자는 경보 INMARSAT Cʻʻ ʼʼ

프로그램을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MSC/Circ.805)

해적우범해역 진입 시 선장이 보안상 판단으로 작동을 중지  AIS (OFF) ○ 

시켜 놓은 경우 주기적으로 선사에 위치보고를 하여 위치보고가 없을 , 

경우 이상 유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할 것.

      * 다만 해적 해상강도 공격을 받을 경우 이미 본선 위치가 해적에 노출된 것이므로 , ·

이때는 구조세력 해군함정 등 이 본선의 위치를 추적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즉시 를( ) AIS  

작동 시킬 것(ON) 

통신 유지 및 응답 ⑦ 

적절한 육상 또는 해군당국과 지속적인 통신을 유지할 것   ○ 

  ○ 모든 조난 및 안전주파수 채널 및 를 계속 청취하면(VHF 16 2,182kHz) 서 

해당수역에서 방송되는 모든 해상안전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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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를 이용 방송은 보통 를 통한 집단호출Safety Net INMARSAT

방식 사용이 예상되므로 선주는 해적우범해역(Group Calling System) 에 

있거나 접근할 때 적절한 사양의 수신기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조치할 것. 

선박 소유자는 또한 전용 수신기의 비치 즉 비상 방송을 놓치지 않기      , 

위해 상용으로 사용되는 선박국과 연계되지 않는 별도 수신기의 비치를 

고려할 것

해적 해상강도 발생 해역 관할 정부는 자국의 구조조정센터가 해적  · ·○ 

해상강도 신고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보안세력 해군세력 등 에 전달될 ( )

수 있도록 조치할 것(MSC.1/Circ.1333)

해적습격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선박은 인근 지역구조조정센터  RCC( ), ○ 

기국정부 등에 연락할 것 그 움직임이 항해, ReCAAP ISC, IMB PRC . 에 

직접적인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인근의 타 선박에 모든 ʻʻ

무선국 에 위험 메시지 경고방송을 할 것(CQ) .ʼʼ ʻʻ ʼʼ

  ○ 선박안전이 위협받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장은 즉시 

인근 구조조정센터 및 모든 무선국 에 긴급 메시지 를 채널 VHF 16, ʻʻ ʼʼ ʻʻ ʼʼ

또는 기타 무선통신 등 을 통해 방송을 할 것2182kHz, (INMARSAT ) . 

모든 메시지는 긴급신호 분류방식에 따라 채널 및    - (PAN PAN) VHF 70 

에서 을 먼저 송신하고 만일 긴급 신호가 발신2,187.5kHz DSC call , 

되었으나 실제 해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무선국에 메시ʻʻ ʼʼ 지 

취소방송을 할 것

해적습격으로 선박 또는 선원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즉각적인 도움을   , ○ 

필요로 하는 절박한 경우 선장은 즉시 모든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적절, 한 

조난경고 등 메시지를 방송 할 것 구조지연 최소화를 (MAYDAY, DSC ) . 

위해 선박은 와 연계된 해안국을 이용할 것RCC .

      * 선박보안경보장치 가 있는 선박은 기국에 신호를 보내고 해적사고 상세(SSAS) SSAS , 

보고서를 기국에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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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은밀한 해적 테러경보를 발하여 구조조정본부가 수령통지 및   ·○ 

동 선박과 통신을 시도할 경우에 해적 테러범이 본선에 승선해 있거나 ·

가청 범위 내에 있어 선박이 해적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되면 선원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음. 

따라서 구조조정본부 등은 선박이 조난경보나 타 통신내용을 본의      ⇒ 

아니게 해적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 선장은 조난신호가 긴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함을 명심

할 것 그다지 . 긴박하지 않은 위험에 대한 조난신호가 진짜 긴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의 조난신호 통신을 방해하여 구조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표준 선박 메시지 양식 ⑧ 

모든 해적 해상강도의 초기보고 및 사후보고시 표준 선박메시지 양식  ·○ 

부속서 을 사용할 것( C)

 

등화 ⑨ 

국제충돌방지규칙 규정에 따른 항법등화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최대한의 등화를 사용할 것. 

   - 항해중에는 타 선박에서 본선이 묘박중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갑판등을 켜지 말 것. 

광폭등을 이용하여 선미부 경계를 하면서 레이더 및 탐조등 신호등을    - , ·

이용하여 의아선박을 탐색할 것. 

접안 또는 묘박중 선원은 해적의 포획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갑판조명에    - 

모습을 드러내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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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위험에 있는 특정해역에서는 법적 등화를 제외하고는 소등한 채 항  ○ 

해할 것 해적 접근 시 갑작스럽게 작업등을 켜면 해적이 발각됐음을 경. 

고하고 눈부심을 주어 단념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보안구역 ⑩ 

선내 해적피해방지대책에 따라 선교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에 이르는   , , , , ○ 

모든 출입문은 폐쇄하고 항상 통제하면서 규칙적으로 점검할 것. 

   - 통제구역은 해적이 침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도록 만들고 특별한 

접근통제시스템의 설치도 고려할 것. 

선박보안 구역에 이르는 배수구 창 창문 등은 확실히 폐쇄하고 가능   - , , 

하면 방탄유리를 사용할 것 채광창은 닫고 단단히 고정시킬 것. . 

   - 선교 통신실 기관실 및 선장실과 같은 중요장소와 바로 연결되는 , , 

보안구역 내 내부 출입문은 강화시키고 특별접근 통제시스템과 자동 

알람을 설치할 것

  ○ 선박소유자는 선박보안구역의 주요접근장소 중요구역에 연결되는 , 

통로 및 선교를 감시하고 녹화하기 위한 폐쇄회로카메라 의 (CCTV)

설치를 고려할 것. 

보안구역을 보호 순찰하는 추가 인력을 배치할 것  ·○ 

  ○ 해상강도에게 선원이 체포되지 않도록 불가피 하게 외부업무에 종사

하지 않는 모든 선원은 야간에 보안구역에 머물도록 조치할 것. 

   - 부득이 야간외부업무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선교와 계속해서 통신을 

유지토록 할 것 통신두절은 해적공격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음. .

가능하다면 명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하고 불규칙적인 갑판 순찰 및    - 2 , 

해적공격 대비 보안구역으로 되돌아가는 대체경로의 이용을 익혀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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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시 보안구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선원들은 일시적인 대피   - 

장소를 미리 선정해 놓을 것

  ○ 해적습격 시 선원이 집합하여 선교에 장소 및 인원을 보고할 수 있는 

선원소집 장소를 선박 보안구역 안에 지정할 것

 

경고신호 ⑪ 

  ○ 기적을 포함한 경고신호는 해적 접근 시 사용가능토록 준비해 둘 것. 

경고신호와 표시는 해적의 의도를 약화시키는 대응책이 될 수 있음.

해적이 승선하려 하거나 승선하였음을 선원들에게 알려 보안구역으로   ○ 

피신토록 할 수 있는 경고신호와 방송을 미리 정해놓을 것 혼승선의 . 

경우 외국인 선원의 모국어 방송도 준비해 둘 것

선원이 처음 본선에 승선 합류할 때 이러한 경고신호 해적공격 대응   · , , ○ 

및 피신절차에 익숙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할 것 선사는 소속선박들· . 

이 가급적 통일된 경고신호를 사용토록 하여 선원들이 익숙하게 할 것.

 

화염신호의 사용 ⑫ 

화염신호의 남용은 진짜 선박의 조난 및 긴급지원 필요시 사용 효과를   ○ 

저해할 수 있으므로 조난 화염신호는 해적침입으로 긴박한 위험이 , 

판단될 때만 사용하고 타 선박에 대한 해적경고는 조난 화염신호보다는 

무선통신을 이용할 것. 

회피조선 및 해적침입 방지 설비 ⑬ 

선박의 적극적인 대응의 해적공격 단념 효과는 그간 사례로 입증됨  ○ 

가능한 한 선박속력을 증가시키고 최대속력을 유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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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항행환경이 안전하다면 대각도 변침 및 지그재그 항법을   (Zigzag) ○ 

하거나 선수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유지하고 풍하 를 없도록 , (lee)

하여 해적공격 선박이 본선에 접선 및 갈고리 등을 걸지 못하도록 할 것 

      * 회피 조선은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 등과 같이 항로 폭인 제한되거나 폭주하는 해역 , 

육지 근처 또는 흘수가 제약될 경우는 사용하지 말 것

  ○ 그물망 철조망 전기 울타리 및 장거리 음향송신 장비의 사용은 해적, , 

공격 차단 및 해적의 승선 침입을 지연시킬 수 있음·

  ○ 회피조선과 함께 소방호스도 사용할 것 이상 수압의 분사. 80lb/inch2 는 

해상강도를 단념 퇴치시킬 수 있음 소화호스 사용은 해적선박 침수 , . 및 

해적선박의 엔진 전기장비를 손상시키는 효과도 있음·

호스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호스 조정장치 설치하고 아울러 많은    - , 

여분의 소방호스도 고정하여 사용 가능토록 준비해 두어 해적공격 

탐지시 재빨리 일정압력 이상으로 사용 가능토록 할 것

  ○ 회피조선 및 호스사용은 해적퇴치 또는 모든 선원이 보안구역 내 

피난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승선을 저지하고자 하는데 있음

   - 계속되는 대각도 선박조종을 통하여 승선한 해적들이 그들의 보트로 

안전하게 되돌아가기가 어렵다고 느끼게 하고 급히 하선하게 만들 수 

있으나 이러한 대응은 해적이 선원을 붙잡은 때에는 보복을 할 수,  

있으므로 선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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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무장 ⑭ 

  ○ 선박의 총기 비치( ) 연안국 항만 및 영해 진입 시 연안국 법에 따라야  

하며 또한 인화성 또는 위험화물 운송 선박에게는 위험을 초래할 수 , 

있음을 염두에 둘 것  

  ○ 선원의 총기사용( ) 선원은 민간인이며 또한 총기사용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선박에 또 다른 사고의 유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선원과 선박의 보호방안으로 선원의 총기사용은 권고하지 않음

   - 선박의 총기 비치는 해적의 총기무장을 조장하고 화기자체가 해적의 , 

주요 목표물이 될 수 있음

사법판례에서 선원의 총기로 해적을 죽이는 것이 자기방어로 인정된다    - 

하더라도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선박의 총기소지, 는 

연안국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것

  ○ 민간 비무장 보안요원의 이용( ) 선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본선에  , 

대한 보안 자문 및 주위 경계 강화 방안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음 

  ○ 무장 민간보안 요원의 이용( ) 무장요원 승선이 허락될 경우 선사는  , 

이로 인해 선박 내 폭력성 등 위험성이 증가됨을 고려할 것. 

   - 무장요원의 이용여부는 기국이 자국 선사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

이므로 선사는 무장보안요원 이용 계획 시 기국에 관련 정책을 확인할 것. 

무장요원의 이용은 기국과 연안국 및 항만국 법률에 합법적이어야 함   - 

  ○ 정부가 승인한 군인 또는 법집행기관 요원의 이용( ) 기국이 자국 선사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 이들의 이용에 관하여는 이해당사국 연안국 항만국 기국 간 이용절차( , , ) 에 

대한 협의와 정의가 필요함 

선사는 이들을 이용하기 전에 기국에 이용절차를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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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적 해상강도의 습격이 예상되는 단계·

해적 해상강도 혐의 선박 탐지 ·① 

해적의 조기발견은 해적에 대한 최우선의 방어책임  ○ 

경계와 감시를 철저하여 해적 해상강도 선박을 조기에 발견할 것  · .○ 

선원들은 선박보안계획 해적피해방지대책 에서 정한 각자 방어위치로   ( )○ 

이동하여 회피조종 호스 사용을 준비할 것, .

해적 해상강도 습격이 확실한 때 ·② 

해안국 보안세력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통신유지 노력을 계속할 것  , ○ 

  ○ 선원들은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규칙이 허용한다면 음향 및 

발광신호를 조합하여 인근 선박에 습격이 예상됨을 알릴 것.

  ○ 항행 여건이 허락하면 회피조선 조선 및 대각도 변침 등 을 (Zigzag )

계속하고 최고 속도를 유지할 것.

해적 해상강도가 근접하였거나 접현 하였을 때 · ( )接舷③ 

  ○ 해적이 침입하는 구역에 소화호스 사용을 지속하고 선원이 위험, 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해적이 본선에 걸은 갈고리 장대를 벗겨·

낼 것

해적이 총기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원 선박의 안전 및 항행여건이   ·○ 

허락되는 한 선박의 속력을 낮추지 말 것 

대각도 변침을 하여 해적모선 해적공격선박으로부터 멀어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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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해상강도가 승선하기 시작할 때 ·④ 

이 단계는 아주 중요하며 해적의 승선을 피할 수 없다고 예상되면 모든   ○ 

선원에게 안전한 위치 선원대피처 로 피하도록 하고 선박보안경보시스( ) , 템

을 작동할 것(SSAS)

해적 해상강도가 본선에 승선 침입하였을 때 · ·⑤ 

  ○ 해적의 조기탐지가 최선의 방어이며 실제 승선을 막는 것이 그 다음

방어책이나 해적의 승선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 해적 해상강도는 대부분 공격이 용이한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하나· , 

항상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특히 선박이 해적공격 알람 경고를 한( ·  

경우에 더욱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게 됨) .

해적들이 승선하였을 때 선장 및 선원의 행동 목표는  ○ 

가 선내 선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 

나 선원이 계속해서 선박조종을 유지하는 것      . 

다 해적들이 가능한 조기에 하선하도록 하는 것     . 

  ○ 해적의 승선 침입 이후 선장과 선원은 선교 또는 기관실 등을 해적이 ·

장악 하였는지 또는 해적이 선원을 잡아 인질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대응할 것

    - 그러나 선원이 모두 보안구역으로 안전하게 피신하였더라도 해적들, 이 

외부에서 방화 폭탄사용 등으로 위협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 특히 유조선 및 화학제품운반선은 주의할 것 , 

  ○ 모든 선원이 보안구역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해적들이 보안구역, 에 

접근할 수 없거나 위해행위 방화 폭탄 사용 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 )  

확신하는 경우에는 해적들이 본선에서 퇴선하도록 회피조선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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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해적 대응 퇴치는 위험이 없을 때에 가능함  · . ○ 

이 경우 해적이 선박의 어디에 있는지 총기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 , , ·

않은지 그들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지의 여부를 파악할 것, . 

    - 소화호스 등을 이용하여 해적을 사로잡기 보다는 도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개별적으로 해적을 뒤쫓지 말 것 함께 움직이고 선교와 . . 

통신을 유지할 것 보안구역으로의 퇴로가 위협받게 되면 후퇴할 것. .

  ○ 선원이 해적을 붙잡은 경우 잘 감금 감시하고 빠른 기회에 해안국 · , 

보안세력에게 이송 조치 및 모든 증거물을 건네줄 것.

해적 해상강도가 선박을 통제하고 선원을 감금하였을 때 · , ⑥ 

  ○ 선장 당직사관은 안정을 유지하고 본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선원이 ·

계속 선박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붙잡힌 선원의 무사귀환 및 

해적의 조기 퇴선 등에 대하여 해적과의 협상을 모색할 것

안전하고 가능하다면 를 계속 작동시킬 것  CCTV○ 

모든 선원이 감금된 경우 빠른 탈출을 위해 선원이 억류된 지역에 비밀  , ○ 

장비를 투입하는 것도 고려할 것

  ○ 선박이 피랍된 경우 동 문제 해결은 오랜 시간을 요하고 모든 관계자들, 을 

압박하게 되므로 선사는 선원을 효과적으로 무사귀환 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지원을 구할 것 ·

해적 해상강도가 물품 현금을 훔쳐갈 때 ( · · )⑦ 이 단계에서는 해적 해상 ·

강도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고 숨겨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확신시켜 

그들을 빨리 퇴선토록 하는 게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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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해상강도가 하선하기 시작할 때 ·⑧ 

  ○ 선원들이 안전한 위치에 있다면 해적들이 떠날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 현명함

사고 후의 조치 및 보고  ⑨ 

  ○ 사고 직후 사고보고서를 가까운 구조조정센터 항만당국 또는 인근,  

연안국에 보고할 것 선박명세 위치 부상자 또는 선박의 피해에 관한 . , , 

정보 및 해적의 인상착의 도주방향 해적보트의 외관 선원이 해적을 , , , 

체포한 경우 동 사실 등을 포함할 것

  ○ 해적피습으로 선원이 사망 부상된 경우 기국에 긴급 보고하고 조사, , 

기관의 요청시 협조 및 요청자료를 제공할 것

및 사고기록을 잘 보관하고 피해 장소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CCTV , ○ 

보안을 유지할 것 선원들은 해적의 인상착의를 포함한 해적 사고 경위. 

보고서를 작성할 것 약탈된 모든 장비의 목록을 작성할 것. .

  ○ 법집행기관 담당자가 선원의 진술 및 기타 조사를 위해 적법한 승선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고 녹화물 사진 등의 복사물도, CCTV ,  

가능하면 제출할 것.

해적사고 발생시 신속한 해적 체포를 위해 인근 구조조정센터 항만국  , , ○ 

연안국 등에 신속히 보고할 것.

연안국에 제출한 보고서는 가능한 빨리 기국정부에도 보고할 것  ○ 

모든 추가조치사항 또는 애로사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는 기국정부에   ○ 

보고할 것 동 보고서는 기국정부가 사고가 발생한 연안국에 외교적.  

접촉을 하는데 사용되며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근거가 됨, 

해적사고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상기와 같은 신고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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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해상강도 위험수역을 벗어날 때 ·⑩ 

해적 해상강도 위험수역을 벗어날 때 선장은 안전상 개방이 필요한   · , ○ 

구역은 폐쇄를 풀고 호스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경계 등화 체제로 , ·

전환여부를 확인할 것.

  ○ 그러나, 위험수역 밖 인접수역 에서도 해적의 공격 우려가 있다고 ( )

판단되면 본선의 선박보안계획 해적피해방지대책 에 따른 대책들을 ( )

계속 유지할 것 

해적사고 사후 조치 ⑪ 

해적사고 이후 즉시 선장 선박보안책임자 및 회사보안책임자  , (SSO) ○ 

간 해적사고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 본선의 선박보안계획(CSO) ·

해( 적피해 방지대책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검토는 사고 기억이 생생하고 해당 선원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 

사고 직후 실시할 것 

  ○ 해적공격을 받거나 피랍되었던 선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사는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강구할 것

    - 단계(1 ) 해적공격 또는 피랍 석방 이후 즉시 선장은 피해 선원들에게  

사고경위를 설명하여 선원들이 좋지 않은 경험 기억과 싸울 수 ·

있도록 할 것 

    - 단계(2 ) 선원들이 자신들의 해적 피격 또는 피랍의 경험과 기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자문 치료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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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해적 해상강도 대응 보고 체계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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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아시아 해역내 해적 해상강도 대응 보고 체계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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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해적 해상강도 공격단계 보고 구분 명세3. / ( ) 

구분 공격단계 영문( ) 공격단계 국문( )

A
Approaching a piracy/armed robbery 
threat area (1 hour prior to entering)

해적우범해역 접근 중 시간 전(1 )

B
Entering a piracy/armed robbery threat 
area

해적우범해역 진입 중

C

Inside a piracy/armed robbery threat 
area, but no suspect piracy/armed 
robbery vessel detected

해적우범해역 안에 있으나 의심선박은 , 
발견되지 않음

D

Inside a piracy/armed robbery threat 
area : suspect piracy/armed robbery 
vessel detected

해적우범해역 안에 있으며 의심선박이 , 
포착됨

E
Certainty that piracy/armed robbery will 
be attempted

해적공격이 진행될 것 같음

F
Pirate/armed robbery vessel in proximity 
to, or in contact with, own ship

해적선박이 근처에 있음

G
Pirates/armed robbers start attempts to 
enter ship

해적이 본선 승선 침입 공격하고 있음·

H
Pirates/armed robbers have succeeded 
in entering ship

해적이 본선에 승선 침입하였음·

I

Pirates/armed robbers have one or 
more of the ship’'s personnel in their 
control/custody

해적이 본선 선원 명 을 인질로 잡았음(0 )

J

The pirates/armed robbers have gained 
access to the bridge or the master’'s 
office

해적이 선교 선장방에 들어 왔음/

K
The pirates/armed robbers have stolen 
property/money, etc.

해적이 선용품 현금을 훔쳤음/

L
The pirates/armed robbers start to 
disembark

해적이 퇴선하기 시작하였음

M
The pirates/armed robbers have 
disembarked

해적이 모두 퇴선하였음

N
The pirate/armed robbery vessel is no 
longer in contact with the ship

해적선박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음

O
Own ship leaves the piracy/armed 
robbery threat area

해적우범해역을 벗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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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질로 잡힌 경우 생존방법4. 

본 권고서는 지침 및 과거 피랍 인질 선원들의 생존경험을 바탕으로 UN ·

작성되었으며 선원의 피해 최소화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됨, 

인질범에게 저항하는 것은 부상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할 것◦

◦ 인질로 잡힌 후 분 사이가 가장 위험하므로 인질범 요구에 절대 15~45

순응하고 생존이 최고 목표임을 명심할 것 대화 협상은 이후에 할 것, . ·

    * 이 상황에서 인질범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통제력을 잃고 폭력적임 

인질이 된 직후에는 침착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이 상황에서 사람은 당연히 부상과 죽음에 대한 공포 등 불안감을 느끼거나 굴욕적인 , 

억류 기간이 장기화 되면 우울증과 무력감을 느끼게 됨을 인식하고 최대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생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말대꾸 등 영웅적인 행동을 삼가할 것 과거 수동적인 사람보다 적극적으. 로 

대응했던 사람의 유형이 더 많은 위험을 겪었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질범의 생각 복장 조직구조 등을 파악할 것, , ◦

    * 구출 이후 인질범 퇴치 등 정부의 조치에 도움이 됨 

인질범에게 적대적이지 말고 협력적이고 순응할 것, ◦

    * 논란을 하지 말고 인질범들의 질문에만 간단히 답변할 것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할 것. . 

공포 적대감을 보이는 행동 말을 삼가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것· ·

낮과 밤을 알 수 없게 시계를 압수할 수도 있으나 평정심을 유지할 것, ◦

독서 등 주변상황에 무관심한 것처럼 행동하여 인질범 요구를 피할 것◦

즐거웠던 장면 기억 유머 기도를 하며 냉정을 유지할 것· , , ◦

의약품 도서 잡지 등 필요한 것은 요구할 것 대체로 묵살하지는 않음, , ( )◦

인질범과 가족 등과 같은 상호간의 관심분야를 발견하도록 할 것◦

    * 인질범의 언어가 가능하며 동 언어를 사용할 것 소통 및 관계 개선에 도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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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이 된 경우 스스로 인질범에게 긍정적으로 되거나 인질범이 적대시 , ◦

하는 외부환경에 같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도 있음을 염두에 둘 것

◦인질범이 인질 또는 인질이 속한 조직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 라고 하ʻ ʼ 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할 수 있음 서명은 개인이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 

   * 모국어로 변경하여 제시해 줄 것을 인질범에게 요구하여 스스로 정신을 다잡고 인질범에게  , 

오히려 존경을 받은 사례가 있음

◦ 매일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여 마음과 정신을 강하게 할 것 가능하면 . 

정돈되고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인질이 된 경우 유연한 행동이 어렵고 식욕 체중이 감소하게 될 수 있음· . ◦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식사를 할 것

◦인질범을 협박 또는 대항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인질범이 신원을 감추고. 자 

한다면 신원을 알고 있어도 모른 척 할 것

◦당신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정부가 당신의 소재와 상태를 알고 있음을 설득할 것   - 

당신을 석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협상방법을 제시할 것   - 

인질범이 당신에 대해 동정심 자비심 및 존경심을 갖도록 할 것 절대    - · (

애원하거나 우는 모습은 보이지 말 것)

인질범과 정부사이의 연락자가 될 경우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것 ◦

탈출은 성공이 확실한 경우에만 시도할 것 실패 시 보복 우려( )◦

기회가 되면 선원은 중립적이며 정치적 연관이 없음을 강조할 것◦

군에 의한 구출작전이 시행될 때는 신속하게 바닥에 엎드릴 것◦

손은 머리를 보호할 것 적절한 기회에 신분을 밝힐 것   - . 

대부분 석방 직후 또는 상당 시간 흐른 뒤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므로 ( ) ◦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치료를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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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해적사고 보고서5. (SHIP'S MESSAGE FORMATS)

 

Report 1 - Initial message - Piracy/armed robbery attack alert

초기보고서( )

1-1. Ship’s name :

1-2. Callsign :

1-3. IMO number :

1-4. INMARSAT IDs(plus ocean region code) :

1-5. MMSI :

        MAYDAY/DISTRESS ALERT

 URGENCY SIGNAL

 PIRACY/ARMED ROBBERY ATTACK

2-1. Ship's position : Latitude          Longitude

2.2. Time in UTC : 

2-3. Course :

2-4. Speed :  KTS

3. Nature of event :

Report 2 - Follow-up report - Piracy/armed robbery attack alert.

사후보고서( )

1-1. Ship’s name : 

1-2. Callsign :

1-3. IMO number :

2. Reference initial PIRACY/ARMED ROBBERY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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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osition of incident : Latitude Longitude

3-2. Name of the incident area :

4. Details of incident

 - While sailing, at anchor or at berth ?

 - Method of attack

 - Description/number of suspect craft

 - Number and brief description of pirate/robbers

 - What kind of weapons did the pirates/robbers carry ?

 - Any other information (e.g. language spoken)

 - Injuries to crew and passengers

 - Damage to ship (Which part of the ship was attacked ?)

 - Brief details of stolen property/cargo

 - Action taken by the master and crew

 - Was incident reported to the coastal authority and to whom ?

 - Action taken by the Coastal State

5. Last observed movements of pirate/suspect craft, e.g:

 - Date/Time/Course/Position/Speed

6. Assistance required

7. Preferred communication with reporting ship, e.g:

 - Appropriate Coast Radio Station

 - HF/MF/VHF

 - INMARSAT IDs(plus ocean region code)

 - MMSI

8. Date/Time of Report(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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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점검 사항6. 

구 분 점검 내용

1
본선 화물/

감시 당직/

선박 및 화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모든 의심사항에 대하여 당진사관에게 보고할 것○ 

2 본선 선외 조명/
갑판 및 선박 외측에 밝은 조명을 유지할 것. ○ 

   * 국제충돌예방규칙 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3 통신망 확보
○ 번 청수 연안국 선사 기국 등 육상 측과의 통신망VHF CH.16 , / / 을 

유지하고 유사시 비상연락이 가능토록 할 것 , 

4
화물 거주구역/

출입 통제

거주구역 및 선장 침실의 출입문 통제 시건 를 유지할 것( )○ 

   * 선장 침실은 현금 마스터키 보관 등으로 해적공격의 타켓이 됨 /

화물도난은 등 화물정보 보유자에 의한 경우가 많음 화물B/L . ○ 

정보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화물 접근로를 분리 통제 및 견시, / 자 

배치를 통해 관리할 것.

5 창문 시건
창문은 항상 특히 부재시 시건 장치를 할 것( ) ○ 

갱웨이 출입을 통제 견시 배치 할 것( ) ○ 

6 귀중품 보관 사용하지 않는 고가품은 항상 은닉 보관할 것○ 

7 갱웨이 격납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격납하여 관리하여 출입을 통제할 것○ 

8
해적 해상강도·

공격 습격시/

알람 경적 울리는 것을 망설이지 말 것/ .○ 

승선 침입 쪽에 조명을 비쳐 승선 침입자 눈을 부시도록 할 것/ /○ 

조난방송 싸이렌 로켓탄 등으로 조기 알람 경보를 VHF Ch.16 , , /○ 

통해 외부의 지원을 요청할 것

소화호스 물분사 등 대응할 것○ 

영웅적인 행동을 삼갈 것 ○ 

9
외부고용 견시자

감시 감독/

견시자는 모든 출입자를 통제하도록 할 것○ 

○ 후임자 인계 전까지 자리현문사다리 등에서 떠나지 않도록 할 ( ) 것

10 사고 신고
사고 인지 즉시 지정된 보안기관에 신고할 것○ 

   * 향후 유사 범죄 예방 및 선원 선박의 안전 증진을 위해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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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해사민간단체의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본 제 판은 개 해사 관련 국제민간단체 및 해적퇴치 협력 군기관이 공동 BMP 4 26

작성 채택한 소말리아 고위험해역 통항 지침임· (High Risk Area) . 단 우리 정부의 , 

지침과 상이한 부분은 우리 정부 지침대로 수정하였음 밑줄 표시( )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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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작전 시Section 11.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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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대 원칙BMP4 3ʻ ʼ ]

에 통항선박 등록 MSCHOA① 

선박통항 등록양식을 작성하여 고위험해역 진입 전에 에 제출, MSCHOA

할 것 선박 또는 선사가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할 것. .

 * 보고양식 부속서 참조 : F 

아덴만 통항 함정호송 여부와 관계없이 고위험해역 통항시 필히 시행할 것, ※ 

에 선박의 통항보고 UKMTO② 

선박은 에 최초 통항보고 및 일일 위치보고를 하여야 함UKMTO .

최초 통항보고는 고위험해역 진입 시에 하고UKMTO (High Risk Area) , 

일일 위치보고는 고위험해역 운항 중 매일 오전 에 보고함08:00 GMT .

 * 고위험해역 남위  : 5 동경 ~ 65 까지 내측 해역 오만만 북위 ( : 22 까지, 

홍해 북위 : 15 까지)

 * 보고양식 부속서 참조 : B 

는 고위험해역 내에서 상선과 해군세력 간 연계 역할을 수행 UKMTO☞ 

권고사항의 이행 BMP ③ 

가 권고하는 선박자율방어조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 선박특성BMP4 . 

으로 인해 일부 권고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타,  

대체수단을 강구할 것 해적피해 가능성을 더욱 낮추기 위해서는 본 . 

권고사항 외에 추가적인 대책 장비 인력 을 보강하여 시행할 것BMP ( , ) .

피랍예방의 근본적 대책은 해적이 본선에 승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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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피해 예방 대응요령 요약· ]

(1)

통항보고 철저
⇒

◦ 에 통항등록 철저MSCHOA

◦ 에 통항보고 철저UKMTO

◦아덴만은 를 따라 항해하되 반드시 함정 IRTC , 

호송 개별호송 불가시 그룹통항 에 참가할 것( , )

◦위험해역 통항중 작동을 정지 할 것AIS (OFF)

(2)

해적조우 예방
⇒
◦통항전 통항중 해적정보를 상시 확인할 것·

  * 확인처 청해부대 등 : MSCHOA, GICOMS, , IMB PRC 

(3)

의심선박 조기탐지
⇒

◦해적당직 강화로 의심선박을 조기에 발견하고, 

회피동작 및 비상시 대비태세를 갖출 것

  * 견시인원 증가 육안 레이더 탐지 철저 등 , ·CCTV·

(4)

선박자율방어조치 강화
⇒

◦해적침입방지설비 설치

  * 가시철조망 살수장치 물대포 , , 

◦선교 인원 보호장비 방탄조끼 헬멧(Bridge) ( · )

(5)

해적 승선방해 조치
⇒

◦최고 속력으로 증속 운행

◦대각도 변침

◦지그재그 운항으로 인위적 횡파 형성 등으로 

의 접근을 방해Skiff

(6)

해적에 잡히지 말 것
⇒

◦비상대응요령 및 선원대피처(Citadel) 

설치 운영절차를 사전에 숙지 훈련할 것· ·

◦거주구역 선교 등 접근로를 차단할 것·

  * 철조망 등 장애물 설치 필요시 계단 철거 , 

◦거주구역 출입구 시건장치 철저 및 시건장치 

파괴에 사용 가능한 공구 장비는 은닉하여 ·

보관하고 시건장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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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Section 1. BMP4 

1.1 의 목적(BMP ) 그간 아덴만 해군 함정활동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고위험해역 운항 선박의 해적공격 회피 퇴치 및 피랍, ,  

지연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의 이행이 선박의 해적피해 방지에 . BMP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간 많은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음.

     * 해적의 선박피랍은 선박이 에 따른 긴급대응계획을 수립 시행 선원 교육 훈련 할 BMP ( , ) 

경우 대부분이 퇴치되고 있음, . 

1.2 미이행의 결과(BMP )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 그간 피랍된 선원에  

대한 해적의 폭력 학대 사례가 많으며 피랍기간이 평균 개월 이상· , 7

으로 장기화되고 있음 피랍에 대해 납치된 선박 보다는 해적질 당한 . ʻʻ ʼʼ ʻʻ

선박 으로 표현되는 바 이행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BMP ʼʼ

1.3 해적의 정의( ) 의 목적상  BMP ʻ해적이라 함은ʼ 발생장소와 상관없이 선원 , 

화물 및 선박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행위와 무장강도 및 선박에 침입 

또는 장악을 시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 지금. 

까지 선박 화물 및 선원의 납치를 목적으로 하며 피랍 이후 석방금 지, , 불 

시까지 선박 화물 및 선원을 억류하고 있음, .

1.4 본 의 이해증진을 위해 웹사이트 및 BMP MSCHA (www.MSCHOA.org) 

에서 제공하는 NATO Shipping Centre(www.shipping.NATO.int) BMP 

관련 최신화된 정보 및 추가적인 자료를 참고할 것 해적공격 및 해적 (

경고정보 포함).

1.5 본 제 판은 제 판 내용을 업데이트 한 것이며 국제해사BMP 4 3 (2010. 6) , 

기구 의 문서를 보충하는 문서임(IMO) MSC Circular 623 

본 의 어느 권고사항도 선박 선원 및 화물 보호를 위해 BMP , 

선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저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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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활동 Section 2. 

2.1 아덴만에 파견된 해군함정의 활동이 에 집중됨에 따라 동 해역의 IRTC , 

해적활동은 감소된 반면 이를 피해 아덴만 밖의 아라비아해 등으로,  

해적의 공격범위가 확대됨. 

그러나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위협적임을     , 

명심할 것.

2.2 소말리아 해적활동 범위가 아덴만 아라비아해 및 북인도양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최근 해적들이 납치한 선박 상선 어선 을, ( , , Dhow)  

모선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격용 선박 및 무기류를 원양까지 운반(skiffs) 

할 수 있기 때문임. 

해적활동2.3 

    ￭ 해양기상 및 해군함정의 활동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함 

    ￭ 남서몬순 기간에는 다소 감소하나 몬순 이후 다시 증가함 , 

    ￭ 북동몬순은 남서몬순에 비해 해적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고위험해역 중 한 지역에서 해적활동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해적활동이 증가함

       * 최근 남서몬순 기간 중에 인도양 보다 케냐와 탄자니아 연안 홍해입구 오만 동안의  , , , 

아라비아해역 등에서 해적활동이 증가한 사례가 있음

고위험해역 우리나라 해적위험해역과 동일2.4 (High Risk Area, )

    ￭ 해적활동 및 해적공격이 발생하는 곳을 의미함 .

       * 고위험해역 남위  : 5 동경 ~ 65 까지 내측 해역 오만만 북위 까지( : 22° , 

홍해 북위 : 15 까지)

    ￭ 해적공격은 모든 고위험해역 끝단까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고위험. , 

해역 남쪽의 경우 현재 모잠비크 운하 까지 해적공격 범위가 (Channel)

확대되고 있어 고위험해역 남쪽 끝단에서도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의 

이행을 강화해야 할 것임.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69

제

3

장

고위험해역 통항 계획 수립 시 최신 해적정보를 확인할 것2.5 

    ￭ 아울러 선박은 항행경보 또는 해군에 의해 긴급(NAV. WARNINGS) 

정보를 입수할 경우 해적과 조우하지 않게 항로 변경을 용이하게 , 

할 수 있도록  통항계획을 수립할 것

    ￭ 통항계획 수립시 및 로MSCHOA, NATO Shipping Centre UKMTO

부터 최신 해적정보를 확인할 것 연락처 부속서 참조( : A )

고위험해역 통항 내내 를 계속 이행할 것2.6 BMP

[ 고위험해역(H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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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평가Section 3. 

3.1 고위험해역 진입하기 전에 선사 및 선장은 (High Risk Area) MSCHOA, 

등 연락처 부속서 참조NATO Shipping Centre, UKMTO, MARLO ( : A )

에서 제공하는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해적공격의 현황 및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 철저하게 위험평가를 수행할 것. 

   ￭ 위험평가를 통해 해적피해 예방 해적위험 저감 및 유사시 대응 등을 ,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식별할 것. 

   ￭ 위험평가는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본선 자체 및 예정항로에 대해 , 

구체적으로 평가할 것 위험평가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것. .

선원 안전3.2 

    ￭ 최우선 고려사항은 선원의 안전임 예를 들어 해적의 승선 및 거주. , 

구역 침입 방지대책을 수립하되 화재 같은 응급상황에서 선원들이,  

내부에 갇히지 않고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할 것. 

    ￭ 안전집결지 또는 선원대피처 의 위치는  (Safe Muster Point) (Citadel)

세심히 고려하여 결정할 것

    ￭ 해적들은 선박을 정선시키기 위해여 선박의 선교 부근에 총기공격을  

가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적피습 시 불가피하게 필수요원으로, ( ) 

선교에 남아있는 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탄복 및 방탄헬멧을 

준비할 것. 

선박건현3.3 (Freeboard)

    ￭ 해적들은 건현 수면상 선박 갑판의 높이 이 가장 낮은 부분 양현 선미  ( ) , 

부분 또는 선박 선미 등 승선이 용이한 곳을 (quarter) (vessel's stern) 

통해 승선 침입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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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간 사례를 볼 때 최소 건현이 이상인 선박이 그 이하인 선박들8m 

보다 해적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선박 외판이 구조적으로 해적승선에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현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해적승선 방지수단이 되지는 못하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보호수단이 조치되어야 함.

    ￭ 높은 건현만으로는 해적공격을 퇴치할 수 없음 

선박 속도3.4 

    ￭ 해적퇴치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해적공격선박 보다 빠른  (skiff) 

속도로 운항하여 해적 승선을 어렵게 만드는 것임. 

    ￭ 현재까지 선속 노트 이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해적이 승선 성공한  18

사례는 없음 그러나 해적들이 이러한 선박에 승선하는 전술 및 기술. 을 

개발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음.

    ￭ 선박은 고위험해역 통항 내내 최대선속 또는 가능하다면 선박이 

노18 트 이상으로 운항할 것을 권고함.

    ￭ 해적 의심선박으로 식별되면 즉시 최대선속까지 속도를 올려서 해적 , 

선과의 최근접거리 를 넓혀 해적들이 승선하지 못하도록 할 것(CPA) .

    ￭ 만약 선박이 내에서 그룹통항 중이라면 에서 요구하는  IRTC MSCHOA

선박속력을 유지할 것.

    ￭ 해적공격선박의 속도에 관해서는  MSCHOA, NATO Shipping Centre 

및 웹사이트의 최신 정보를 참고 확인할 것MARLO .

해상 상태3.5 

    ￭ 해적은 모선 또는 대형선박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격은 소형ʻ ʼ

선박 을 이용하므로 해적공격은 해상상태가 좋은 경우에만(Skiffs)  

한정될 수 있음.

    ￭ 해상상태 등급 이상일 경우 해적공격이 어려울 가능성이 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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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해적공격Section 4. 

4.1 주로 척의 소형 고속선박 노트에 달함 또는 보트를 해적2 (25 ) skiff 

공격에 이용하며 양현 선미 부분 또는 선박 선미, (either quarter) 

에서 승선 침입을 시도함 소형보트는 종종 개의 선외 엔진 또는 (stern) . 2

대형 마력 단일엔진을 장착함60 .

4.2 해적단 은 상당 수의 상이한 보트를 운영함(Pirate Action Groups) . 

현재까지 구성 보트의 유형이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공격은 소형보트

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 해적단 보트 유형은 다음과 같음(skiff) . .

    ￭ 만으로 구성 일반적으로 척 skiff - 2

    ￭ 를 척 이상 매달고 충분한 양의 선박연료유를 싣고 운항하는skiff 2  

포경선(Open Whalers)

    ￭ 대형 상선 어선 및 다우선 이 포함된 모선 형태 , (Dhow) ʻʻ ʼʼ

상기 모선은 해적에게 납치된 선박이며 종종 인질로서 선원이 승선해 

있음 모선은 해적 보급물자 연료 및 공격용 를 운반하는데. , , skiff  

사용됨 이러한 것들이 해상 기상상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원양. 

해역까지 해적활동을 가능하게 함.

        * 공격선박 은 종종 모선의 후미에 묶여 견인됨 대형 모선인 경우 를 본선에 (skiff) . , skiff

탑재하여 운반할 수 있으며 해군으로부터의 검문검색 차단 을 피하기 위해 위장을( )  

하기도 함.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73

제

3

장

4.3 최근 해적이 공격대상 선박의 속력을 줄이게 하거나 멈추도록 할 목적

으로 총기사용이 증가되고 있음 총기공격은 보통 선교와 주거공간. 

에 집중되고 있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해적피해(Accommodation) .  

예방을 위해서는 최대선속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가능하다면.  

선속을 더욱 높이고 해적공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선박을 운항할 것

좌현 우현 반복 변침을 통해 인위적인 횡파를 만들어 접근을 저지( / ).

4.4 소말리아 해적공격의 경우 무장해적이 본선으로 승선 침투할 수 있도록 , 

공격대상 선박의 현측에 를 접안시킴 경량의 긴 사다리 및 밧줄skiff .  

또는 매듭 밧줄을 매단 긴 갈고리 막대를 이용함 일단 선박에 승선.  

침입하면 선교 를 장악하여 동료 해적의 추가 승선이 용이토록 , (Bridge)

선박을 정선 또는 속도를 낮춤.

4.5 해적공격은 대부분 주간에 발생하나 주로 이른 새벽 여명기 에 많이, ( )  

발생함 해적공격은 야간에도 발생함 특히 청명한 월야에 발생하지만. . , 

야간 해적공격은 드물게 발생함.

4.6 선원들이 고위험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본 내용을 잘 훈련하고BMP4  

이행하면 대부분의 해적공격을 무력화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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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보고절차Section 5. BMP 

5.1 고위험해역 진입 및 통항 중 아덴만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해군

세력과 통항보고 및 일일위치보고 등 긴밀한 통신을 유지할 것 이는 . 

등 해군세력으로 하여금 통항선박 및 동 선박의 예정항로에 MSCHOA 

대한 해적공격 노출 가능성 등 취약성을 평가함으로써 한정된 해군함정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유사시 구조대응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함. 

 

5.1.1 UKMTO

선박이 고위험해역 진입 시 우선 연락해야 하는 기관은 두바이에 

위치한 이며 는UK Maritime Trade Operations(UKMTO) , UKMTO  

통항선박과 해군세력 간 연락책 역할을 하며 일단 선박으로부터 진입, 

보고를 받게 되면 동 선박과 매일 연락을 함과 동시에 및MSCHOA  

해군함정 등과도 정보를 교환함

     통항선박은 다음과 같이 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것UKMTO .

     ⇒ 최초 보고서, 일일 보고서, 최종 보고서 항구 입항시 또는 고위험(

해역을 벗어날 경우)

          * 보고해역 수에즈 호르무즈해협 UKMTO : , , 10 S, 78 가 이루는 선 안의 해역E

5.1.2 The Maritime Security Centre - Horn of Africa (MSCHOA)

는 연합해군 함정의 운영을 계획 조정하는 기관MSCHOA EU · 임. 

선박 또는 선사 은 고위험해역 진입 전에 웹사이트( ) MSCHOA 

에서 회원등록 및 선박통항 등록을 할 것(www.mschoa.org) .

고위험해역 통항선박은 반드시 와 에  MSCHOA UKMTO

통항등록 및 통항보고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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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의 통항계획 수립Section 6. 

선사 통항계획 수립 점검표

고위험해역 진입 전 

6.1
웹사이트에 MSCHOA

회원등록

에 접근하기 위해 회원MSCHOA(www.MSCHOA.org)

등록을 해야 하며 회원등록 후 항의 통항선박, 6.9  

등록을 할 수 있음

 * 회원등록 및 통항선박 등록을 하면 해적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6.2
해적공격 통항 주의사항 , 

등 최신정보 확인

선박이 고위험해역 진입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해적조우 가능성 최소화 및 적절한 해적, 

피해 예방대책 수립에 반영할 것.

 * 확인처 및  ( ) MSCHOA(www.MSCHOA.org) NATO 

쉽핑센터(www.shipping.NATO.int)

6.3
선박보안평가 및 (SSA) 

선박보안계획 검토(SSP) 

해적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드에 따른 선박ISPS

보안평가 수행 및 선박보안계획서를 검검 보완할 것·

6.4
해적대응 

선박보안계획 마련(SSP) 

회사보안책임자 는 고위험해역 통항에 대한 선박(CSO)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선박 선장 과 협의 , ( , SSO) 및 

훈련을 실시할 것

6.5 해적정보 모니터링
및 쉽핑센터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MSCHOA NATO 

해적위험경보 및 항행경보 모니터링NAVTEX 

6.6 선박에 통항지침 제공

통항지침 제공사항

안전항로 추천 - 

해적정보 제공 - 

함정호송 참가방침 개별 함정호송 참가 또는  - ( IRTC 

그룹통항 등) 

  * 함정호송 정보 웹사이트 참조 : MSC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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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는 고위험해역 진입 전에 본 에서 권고하고 있는 BMP4

해적피해 예방대책의 이행방안을 조치 · 준비할 것 

6.7
선박자율방어조치 계획 

및 설치 이행( )

고위험해역 통항전에 선박자율방어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

선박자율방어조치는 해적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함이 

기 입증됨

해적당직 강화 선교 방탄설비 설치 주거공간 및  - , , 

출입구 잠금 장비 공구 시건 해적침입 방지설, · , 비 

설치 철조망 살수장치 물대포 등 경적( , , ), , CCTV, 

탐조등 선원대피처 보안요원 등, (Citadel), 

  * 선박자율방어조치 상세 참조 : Section 8 

6.8 선원훈련
통항 전 및 통항 후에 선원을 대상으로 훈련 및 평가를 

실시할 것 선원대피처 관련 훈련을 포함할 것( )

고위험해역 진입 시 

6.9
선박통항등록 MSCHOA 

양식 작성

웹사이트에서 선박통항등록 양식을 작성할 MSCHOA 

것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로 ( /

제출 가능)

 * 작성양식 부속서 참조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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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통항계획 수립Section 7. 

선장의 통항계획 수립 점검표

고위험해역 진입 전 

7.1
비상대응계획 선원 

교육 및 훈련 실시

○ 해적공격 대응 관련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이미 수립되( 어 

있을 경우 점검 할 것) .

   * 상세 내용 참조 : Section 6.4 

고위험해역 진입 전에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선원 ○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

비상상황 해적 접근 공격 승선 침입 및 피랍   - ( , , ·

단계별 발생시 개인별 조치 및 수행 의무) 

비상상황별 알람 숙지  - 

선박자율방어조치 설비 시운전  - ( ) 

거주구역 및 출입구 시건훈련 등  - 

7.2 비상통신망 확보

비상연락처 및 비상메시지를 준비하여 통신장비 위치에 

상시 비치할 것

  * 비상연락처 회사보안책임자 : UKMTO,  MSCHOA,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 연락처 상세 부속서 참조 : A 

7.3

선박자동식별장치

운영수칙을 (AIS) 

규정할 것

고위험해역 운항 중에는 반드시 작동을 중지AIS (OFF) 

할 것 한국정부 방침( )

하여야 하는 이유 한국AIS OFF ( )※ 

선박 명세 위치 노출 시 해적공격 대상의 표적이 될  - , 

수 있음

한국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이미 위성으로  - 

모든 한국선박을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를 AIS

작동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해적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위치가 노출 - , 

되었으므로 구출 군함이 본선을 식별 탐지할 수 

있도록 를 즉시 작동 시킬 것AIS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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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선사가 에 MSCHOA

선박통항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선사 대신 선박 선장 이라도 반드시 웹사이트( ) MSCHOA 

에서 선박통항 등을 할 것 팩스 이메일로 제출 가능( , )

  * 작성양식 부속서 참조 : E 

선장은 고위험해역 진입 전에 본 의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조치 준비하여야 함BMP4

고위험해역 진입시 

7.5

에 선박위치 UKMTO

보고서 최초보고( ) 

제출

보고시점 고위험해역 진입시: ○ 

  * 작성양식 부속서 참조 : B 

고위험해역 통항시 

7.6

선박 유지보수 및 

기관 엔진 수리업무 ( ) 

최소화

거주구역 밖에서의 업무 금지○ 

출입구 근처 업무 제한 또는 금지○ 

기관실 필수 장비는 언제든지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 수리 작업 금지, ·/

7.7
에 일일 UKMTO

선박위치보고

매일 세계표준시 시에 위치보고 양식을 작성하여 08:00

이메일로 보고

  * 작성양식 부속서 참조 : B 

7.8
해적정보 경고 수시 /

확인 및 갱신

아래 수단을 통해 해적정보 경고를 수시 확인 갱신할 · 것

 - NAV WARNINGS - Sat C

 - NAVTEX

홈페이지 - MSCHOA 

해양수산부 의 해적정보 칼럼 - GICOMS

(www.gicoms.go.kr)

청해부대 제공 해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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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영해 내에서 선박이 해적공격을 받을 시에는 연합해군이 

선박을 보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통항 중 

예멘 수역 마일 이내 의 항해를 피할 것(12 ) . 

아덴만 통항시 진입 전 IRTC 

7.9
아덴만은 를 IRTC

따라 통항할 것

연합해군 함정세력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를 따라 IRTC○ 

통항할 것

개별 함정호송을 받지 않는 선박은 연합해군이 운영○ 

하는 그룹통항제도를 따라 통항할 것

  * 그룹통항제도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을 : MSCHOA 

확인할 것

  * 그룹통항제도는 연합 해군이 통항선박을 모니터링하며  

유사시 구조대응을 하는 제도임

  * 통항 중 주변에 연합해군함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합해군 함정의 모니터링은 지속되고 있음

7.10
권고에 MSCHOA 

따라 통항계획 조정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를 것MSCHOA .○ 

그룹통항제도에 참가 시 다음사항을 주의할 것○ 

사전에 를 조정하여 상봉점 접근과 동시에   ETA (A, B) ￭

그룹호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

상봉점 에서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A, B)￭

상봉점 에서 대기 또는 저속 항해시 해적공격에   (A, B)￭

취약함을 명심할 것

7.11 개별 함정호송 참가
국가별 함정호송 일정 및 참가방법은 웹사이트MSCHOA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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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자율방어조치Section 8. (SPMs : Ship Protection Measures)

8.1 본 선박자율방어조치는 선원의 능력범위 내에서 또는 외부적 지원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음.

    본 선박자율방어조치는 그간 해적공격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해적의 공격방법이 진화 발달될 경우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할 것 

    본 선박자율방어조치는 효과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해적, 

공격 위험을 더욱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장비 및 인력을 추가 조치할 것.

8.2 해적경계 당직 강화

    고위험해역 통항 전 다음사항을 준비할 것, .

     ￭ 각 항해당직별 추가 경계요원 배치 추가 경계요원에게 경계요령을 . 

충분히 교육할 것.

￭ 경계요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대주기 당직시간 를 짧게 할 것( )

     ￭ 선교 에 충분한 수의 망원경(Bridge) 을 

준비할 것

     ￭ 야간투시 망원경을 준비할 것

     ￭ 레이더로 의심선박 탐지를 병행할 것

     ￭ 방탄복 및 방탄헬멧을 착용할 것

     ￭ 본선 주변에 해적이 잘 볼 수 있는 

주요 장소에 인체모형을 배치하여 

경계인원이 많다는 인상을 줄 것

철저한 경계는 의심선박 및 해적공격을 조기 식별함으로써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해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자체 방어 조치임

선원 마네킹 배치시 감시 인원이 , 

훨씬 많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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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선교 보호조치 강화 (Bridge) 

    선교 는 해적의 주 공격대상이며 주로 공격초기 선교에 총기(Bridge) , 

발사를 하여 선박을 위협 정선시키려 시도함 일단 해적이 선박에 승선 · . 

침입하면 선박 통제를 위해 선교로 이동함.

다음의 선교 보호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해적의 총기공격으로부터 선교 당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탄복 및 

방탄헬멧을 비치할 것

        * 군용 색깔의 방탄복 방탄헬멧은 사용하지 말 것 , 

    ￭ 선교 유리창에 유리방탄필름 을 부착하여 유리(Blast Resistant Film)

파편을 방지할 것

    ￭ 해적 총기공격을 대비하여 선교 전면 윙 브릿지 출입문 등 유리창( , ) 에 

덧댈 수 있는 합금판 철 알루미늄 등 을 준비할 것( , ) .

    ￭ 윙 브릿지 후미 부분은 간혹 모래주머니 벽으로 보호될 수 있음.

    ￭ 선교 양쪽 측면과 뒷쪽 및 윙 브릿지는 로켓포 공격을 무력화 (RPG) 

시킬 수 있는 이중의 철망 으로 보호 할 것 이(Chain Link Fence) . 중 

철망 외에 로켓포탄 방어그물망 도 (Proprietary anti-RPG screens)

유용함

[ 선교 보호조치 강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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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선교 거주구역 및 기계실 통로 통제 (Bridge), 

    해적이 선박에 승선 침투하게 되면 거주구역과 선교로 침투하게 될 

것임 따라서 고위험해역 진입 전에 해적이 거주구역과 선교에 침입.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 거주구역 및 기계실로 통하는 출입문 화물창 등에는 시건장치를 할 , 것 

    ￭ 시건장치는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할 것.

    ￭ 선원 침실구역의 대피통로가 출입문 및 화물창 에 위치해 있(Hatch) 을 

경우 선원들이 출입문 및 화물창 시건장치를 열 수 있어야 함, 

        * 이들 통로를 폐쇄한 경우 열쇠를 문 옆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할 것 .

    ￭ 출입문 및 화물창에 시건 조치가 되면 필요시 당직사관의 통제에 , 

따라 지정 제한된 통로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 해적들이 거주구역 및 선교 침입에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 연장 등, 은 

격납 잠금장치를 해 놓을 것.

    ￭ 수밀 방수 출입문 및 화물창은 시건장치와 더불어 클립을 견고하게 ( ) 

추가적으로 고정할 것. 

    ￭ 가능하다면 화물창도 시건장치를 할 것.

    ￭ 창문 또는 현창 은 해적 침입에 많이 사용되므로 창문 (Portholes)

또는 현창을 깨더라도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창문에 철봉을 설치

용접 할 것( ) 

    ￭ 고위험해역 진입 전에 모든 거주시설 기계실 통로 갑판창고의 시건 , , 

및 통제 절차를 설정하고 이행할 것.

        * 선장은 시건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출입문 시건 여부 ·

점검표를 작성하여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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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물리적인 해적침입 방지설비 

    해적들은 보통 항행 중인 선박에 밧줄로 연결된 갈고리 또는 길고 

가벼운 갈고리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침입하므로 물리적인 장애물을,  

설치하여 해적의 승선 침입을 어렵게 할 것.

물리적 장애물 설치 전 해적 접근 승선이 용이한 취약한 구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 

장애물 설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철조망

    철조망은 효과적인 장애물의 하나임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나선 원통형 . 

가시철조망임 원통형은 (Spiral-Concertina razor wire). 730mm~980mm 

사이의 직경의 철조망이 유용함.

    품질이 낮은 철조망은 효과도 적으므로 침입하는 해적의 살을 뚫고 

휘감을 수 있고 끊어지지 않도록 높은 탄성의 고품질 철조망을 선택

할 것 설치 시 손 팔 및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구가 필요하며 . , , 

옮길 때는 장갑보다 갈고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강력한 철조망은 다음의 경우에 특히 효과적임

       해적이 사다리를 이용 본선에 갈고리 거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  , 

철조망을 선체 외부에 설치

       지지대를 결합하여 설치 

       철조망을 이중으로 설치 

       해적이 사다리 갈고리 등 장비로 쉽게 뜯을 수 없도록 설치 , 

매 간격으로 철조망을 지지대에 묶어줄 것        - 50Cm 

상단 및 하단의 철조망을 교차시키며 설치할 것        - 

철조망이 벌어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사를 연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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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선박들은 철못이 박힌 고정 철망을 설치하기도 함

  ￭ 전기적 장애물( ) 탄화수소 계열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는 권고하지  

않으나 타 선박은 안전평가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 

할 수 있음 전기적 장애물 설치 시에는 경고문을 설치하되 본선 안쪽. , 

으로는 선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선원 모국어로 표시하고 선박 바깥쪽

으로는 해적들이 볼 수 있도록 소말리아 언어로 경고문을 작성할 것 

  ￭ 전기적 장애물 경고문( ) 실제 전기적 장애물이 없을 경우에도 본선  

바깥쪽을 향해 소말리아 언어를 경고문을 설치할 것해적에게 위협이 됨( ).

  

경고문 예시 소말리아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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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소화호스 및 소화분말 장치 

    소화호스 및 소화분말장치의 작동은 

해적의 선박 침투를 지연 차단함에 ·

매우 효과적임 이들 장치로 물을.  

뿌리는 것은 해적 소형보트가 본선을 

추적하는 것과 해적의 선박침투를 

더욱 어렵게 만듦.

    ￭ 소화호스 및 소화분말 장치 선원이 직접 호스를 잡고 해적을 대응( ) 

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해적의 접근경로가 될 만한 곳에 고정하여 

사용할 것 선원이 직접 사용할 때 해적의 총격 노출 우려( ). 

- 제트모드로 소화호스를 

사용하거나 노즐 전면에 

칸막이 를 (Baffle Plate)

설치하면 물분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물대포 를 사용하여 물을 ( , Water Cannon) vertical sweeping arc

분사하기 때문에 소화호스 보다 넓은 구역을 보호할 수 있음 대부. 분 

물대포는 화물탱크 클리닝 펌프를 활용하여 개발됨.

    ￭ 선박평형수 펌프 선박의 감항성에 영향을 주지 않( -Ballast pump) 는

다면 선박평형수 펌프를 이용하여 물이 갑판으로 흘러 넘쳐 선체 , 

측면으로 흘러내리게 할 것 선박평형수 탱크의 압력이 초과되어 . 

선체 탱크의 결함이 발생하거나 선박안전성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의심이 간다면 개별 선급에 문의할 것. , .

    ￭ 증기 뜨거운 물 또는 증기를 생성하는 확산노즐( ) , (Diffuser Nozzle)을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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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프레이 레일 일부 선박들은 넓은 ( ) 

구역에 물을 분사하기 위해 강화유리 

플라스틱 및 스프레이 노즐을 (GRP) 

이용한 스프레이 레일을 만들기도 함.

    ￭ 분말 사용하되 선박의 화재진압장( ) , 비 

비축목록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것 분말은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 

들고 해적이 기어 올라오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효과적임.

해적침입방지를 위해 소화호스 분말 등을 사용할 때는 다음사항을     ·

주의할 것

    ￭ 소화호스 및 소화분말 장치는 원격으로 펌프를 작동시키는 것만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것 이를 위해 전원장치 등을 사전 . 

점검 확인할 것, . 

    ￭ 고위험해역 통항 중 선박 해수장치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및 시운전을 할 것. 

    ￭ 이행 관찰 및 훈련 등을 통해 본선에 적합한 설치방법을 강구할 것, 

8.7 Alarms

    선박의 경보 및 기적은 선원들에게 해적공격을 알림과 동시에 해적들

에게는 본선이 해적공격 의도를 확인하고 대응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

리는 역할을 함.

    ￭ 선원들이 거구구역 외부로 소집하는 경보 조난퇴선 화재 등 경보 와 ( , )

혼동되지 않도록 독특하게 설정할 것.

    ￭ 선원들이 해적공격 및 해제 경보 경적신호를 숙지할 수 있도록·  

고위험해역 도착 전에 훈련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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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이 무적 기적을 계속적으로 울리면 해적을( , Foghorn)·霧笛  

동요케 하는 효과와 해적 자신들이 발견됐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8.8 선박운용 운항 등 훈련 (ZigZag ) 

    ￭ 좌현 우현 반복적 변침 선박운용을 통해 만들어 내는 인위· (Zigzag) 

적인 횡파 또는 선박의 동요는 해적선 이 본선에 접근 접안(skiff) ·

하는 것을 방해 방지할 수 있음· .

    ￭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조작으로 선박의 속력을 

저감시키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인위적인 횡파 및 본선의 

동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평소 훈련하여 본선의 특성을 잘 숙지

할 것.

    ￭ 고위험해역 진입 전에 반드시 훈련할 것

8.9 폐쇄회로  TV(CCTV)

    해적 공격 중 및 총기 피격의 상황에서는 해적의 본선침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위험하므로 노출되지 않은 내부 장소에서 

해적공격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를 설치할 것CCTV .

    ￭ 설치장소( ) 선미 등과 같은 취약지역 선교 뒤쪽 등 내부에, (Bridge) 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설치

    ￭ 모니터 장소( ) 선교 선장실 선원소집장소 선 , , (Safe Muster Point)·

원대피처 등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Citadel) 

    ￭ 녹화장면은 사고 이후 유용한 증거자료가 될 것임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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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상갑판 조명등 

     ￭ 국제충돌예방규칙 규정에 맞는 거주구역 외부와 선미 갑판 20(b) 

조명등

     ￭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탐조등(Search lights)

상기 조명등은 소등하고 항해하되 해적이 관측되거나 공격이        , ※ 

시작될 때는 점등하여 본선이 해적 동태를 감지하고 있음을 

알릴 것.

야간 항해 시 항해등은 소등하지 말 것       .※ 

8.11 선박연장 장비의 시건 및 보관 ·

    해적들이 보통 개인적인 무기 외의 타 장비를 소지하고 본선에 승선 

침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음 선박의 연장 또는 장비를 해적들이 선내 . 

침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 시건장치를 해 둘 것.

8.12 상갑판 시설의 보호 

    해적의 소형 무기 및 기타 무기들은 종종 선박 특히 선교와 거주구역 , 

및 선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림.

     ￭ 가스통 산소통 가연성 액체용기 등은 방탄담요( ), (Kevlar blankets, 

특수소재 단열재 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

     ￭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없는 가스통 또는 가연성 액체용기는 차라리 

고위험해역 통항 전에 육상에 양하 할 것.

8.13 선원소집장소 및 선원대피처 (Safe Muster Point) (Citadel)

     고위험해역 통항선박은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원

소집장소 및 선원대피처 를 설치할 것(Safe Muster Point) (Cita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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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소집장소< (Safe Muster Point)>

     ￭ 선원들에게 최대의 물리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공간

으로 가급적 본선 아래쪽에 지정하여 운영할 것.

     ￭ 해적의심선박 접근 시 선교 또는 기계실에 필요한 필수인원 이외의 , 

나머지 선원들은 선원소집장소로 집결할 것

     ￭ 선원소집장소는 단기간의 피난처임 그러한 장소는 소형화기를 발포. 

하거나 로켓포 가 발사되었을 때 방탄이 되어야 함(RPG) .

    선원대피처< (Citadel)>

     ￭ 선원대피처 는 본 에서 권고하는 선박자율방어조치들(Citadel) BMP4 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들 선박자율방어조치의 보조수단임을 , 

명심할 것 은 본선 선원이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Citadel , 

외부 조선소 등 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함( ) .

     ￭ 해적 승선침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든 선원이 피난할 목적으로 

본선 내부에 지정 설치된 장소로서 해적의 침입 시도에 일정 기간 · , 

동안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져야 함. 

     ￭ 선사 및 선박 선장 은 피랍 시 해군함정이 구출을 위한 군 작전을( )  

개시할 경우 적용되는 기준 등을 포함한 선원대피처 의 설치(Citadel) 와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MSCHOA 는 

상세 지침 및 권고사항을 참조할 것.

     ￭ 대피 시 선원 중 명이라도 외부에 남게 될 경우 선원대피처Citadel 1 는 

무용지물이 됨.

     ￭ 선박이 피랍된 경우 선원대피처에 피신 중인 선원을 구출하기 위하, 여 

해군함정 또는 군이 작전을 실시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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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선원이 모두 선원대피처에 피신해 있을 것.

        선원대피처 에 독립적으로 전원 및 단말기가 설치된(Citadel)  

양방향 통신장비 위성전화 등 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단방향 ( ) . VHF 

통신장비로는 충분치 않음.

         해적들이 선박 추진장치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선원대피처 이용이 상기 기준을 만족하고 있더라도 해군함정과 군의 

구출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도 있음을 유념할 것.   

       

8.14 민간 보안요원의 이용 

     선사 및 선장은 본선이 고위험해역 통항 예정 시 본선에 대한 위험, 

평가를 통하여 해적공격에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적피해 예방을 

위하여 민간 보안업계와의 계약을 통해 보안요원을 이용할 수 있음.

     ￭ 본 는 민간 무장보안요원의 이용에 관한 권고 승인은 포함BMP4 ·

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 무장보안요원의 이용 여부는 선사 및 선장, 의 

판단과 기국의 승인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임. 

     ￭ 민간 무장보안요원의 이용이 에 따른 선박자율방어조치를BMP4  

보조하는 수단이지 이를 대체하는 수단은 아니므로 무장보안요원을 

이용하더라도 의 권고사항은 이행할 것BMP4 .

     ￭ 민간 무장보안요원 이용 시 이를 및 보고서에 , UKMTO MSCHOA 

포함하여 보고할 것.

     ￭ 민간 무장보안요원을 이용 시 국제해사기구 가 회람문서(IMO) (Circular) 

형태로 개발 채택한 민간 무장보안요원의 이용에 관한 선사·ʻ

선박 및 기국에 대한 지침서를 참조할 것 동 지침서는 . MSCHOA ʼ

웹사이트 에서 다운로드 가능함(www.mscho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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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공격 시Section 9. 

선박이 해적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가지의 단계별 조치9.1 2 , 

즉 해적접근 단계와 해적공격단계에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음. 

   일반적으로 해적들이 선박으로부터 여미터 이내로 접근하기 2 cable(400 ) 

전까지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음 따라서 이런 단계 전까지의 기간은 해적. 

접근단계로 간주하면 됨 해적접근단계에서는 선박에게 있어 방어조치를 .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므로 선박은 해적들에게 본선이 해적들을 

발견하였으며 대응할 준비 및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함

9.2 해적접근단계

    ￭ 해적선박과 최근접거리 를 넓힐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 선속으(CPA) 로 

올릴 것 최대 선속 유지를 위해 선박진행방향은 일직선으로 할 것. .

    ￭ 사전에 준비된 비상대응계획을 이행할 것.

       선박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비상경보를 작동시키고 해적공격 사실ʻ ʼ 을 

선내에 방송.

       에 해적공격 보고 전화 할 것 연UKMTO ( : +971 505 523 215) . 락

되지 않을 경우 전화 에 보고, MSCHOA( : +44 1923 958545)

            * 일단 에 통신이 되면 통신을 유지할 것 해적 공격 시 개별 함정 UKMTO/MSCHOA . 

호송에 참여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적공격 상황을 에 보고하여 UKMTO/MSCHOA

타 상선에게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할 것. 

            * 한국선박은 청해부대 함정 연락처 별도 공지 에 먼저 보고할 것 ( )

       선박보안경보장치 를 작동시켜 회사 및 기국에 선박의 긴급 (SSAS)

상황을 알릴 것.

       또는 해군 주파수 에서 를 호출할 VHF CH 16( CH 8, ) Maydayʻ ʼ 것.

       가능하면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와 로 조난신호를 (DSC) Inmarsat-C

보낼 것

       선박자동식별장치 를 작동 시킬 것(AIS)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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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교 필수 선원을 제외한 모든 선원은 선원소집장소(Bridge) (Safe 

또는 선원대피처 설치되어 있다면 로 집결할 것Muster Point) ( ) . 

    ￭ 만약 해적들이 무기를 사용할 만큼 근접해 있다면 선교에 남아있는 

선원들은 방탄복 및 방탄헬멧을 착용할 것.

￭ 가능하다면 접근해 오는 해적선, 

모( 선 포함 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

방향으로 선박 침로를 변경할 것. 

        * 해적공격선박 이 풍상 또는 파도가 (skiff)

있는 쪽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변침할 것. 

    ￭ 소화호스 살수 작동 및 기타 준비된 선박자율방어조치를 작동시킬 것.

    ￭ 모든 외부출입문 거주구역 내 식당 휴게실 침실 등의 모든 문을 , · ·

잠글 것.

    ￭ 본선 선원에 대한 비상경보 작동 및 해적공격방송에 추가하여 기적 , 

또는 무적을 계속 울려서 해적들에게 본선이 해적공격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것, .

9.3 해적공격단계

    ￭ 전 선원이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재확인 할 것.

￭ 선박의 속력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좌현 및 

우현 변침을 번갈아 하는 운항으로 인위Zigzag 

적인 횡파를 만듦으로써 해적선 이 본선에 (skiff)

근접 접현하여 승선 침투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

할 것.

       * 단 방향타를 한 번에 크게 조작하지 말 것 선속을 낮추기 때문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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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이 선박을 장악한 경우Section 10. 

침착할 것10.1 

10.2 해적이 선교 를 장악하기 전에 한국선박은 청해부대 (Bridge) UKMTO(

함정 에 보고할 것 가 작동하였는지 확인할 것 를 작동) . SSAS . AIS (ON) 

시킬 것.

해적이 선교를 장악하면 저항하지 말 것 이때 해적들이 극도로 흥분된 10.3 . 

상태로써 공격적이며 또한 약 마약 에 취해 있어 동요된 상태일 수도 ( )

있어 선원을 해할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전적으로 해적의 요구에 협조

하여 위험을 최소화 할 것.

10.4 선교 및 기관실에 필수 요원으로 남아있던 나머지 선원들이 선원소집

장소 선원대피처 로 대피할 경우 가능(Safe Muster Point)/ (Citadel) , 

하다면 또한 주변 수역이 안전하다면 본선 기관 엔진 을 정지시켜 놓고 ( )

대피할 것 대피 시 두 손을 보이도록 머리에 얹고 이동할 것. .

는 작동상태로 놓을 것10.5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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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작전 시Section 11. 

11.1 본선에서 해적진압을 위한 군사작전이 진행될 경우 선원들은 몸을 , 

수구려 낮추고 두 손을 보이도록 머리위에 둘 것 공격적으로 오인될 수 . 

있는 움직임은 보이지 말 것.

플래시가 터지는 사진기를 사용하지 말 것11.2 .

11.3 선원수첩 등 신원확인 증명서를 준비하여 본선 선원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군사작전 수행 중 이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 .

11.4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는 해군함정이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것.

     연합해군세력은 계속되는 해적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 하지만 고위험해역이 광범위한 관계로 유사시 . 

해군함정의 대응이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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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사고보고Section 12. 

12.1 해적공격을 받았거나 또는 해적의심 활동을 목격한 경우 부속서 에 , ( D

따라 및 에 상세보고를 하되 해적 의심) UKMTO, MSCHOA IMB , ·

선박의 상세와 특이사항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 이는 근처의 타 운항선박에 적절한 경고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해적 공격동향 및 변화된  , 

기술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책 개선에 도움을 줌/ .

동 상세보고서는 12.2 기국 해양수산부 에도 통보할 것( ) .

법집행기관의 해적기소 지원< >

12.3 해적 사고 시 해군함정이 해적을 체포하여 기소할 국가에 인도할 수 

있도록 피해 선원은 해군함정 법집행기관에 목격자 진술서를 제공할 것/

12.4 법집행기관은 해적구금 이후 법원의 허가를 통해 조사 기소를 위한 ·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선원에게 당시 상황 증언을 듣고 증거를 수집함. 

선사와 선원은 조사와 기소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질의 

증거와 증언을 제공할 것.

인터폴은 개 회원국이 가입한 국제경찰기구이며 국제범죄 근절을 12.5 188 , 

위한 초국경적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립

인터폴은 해적 피해자 선원들을 도의적이고 전문적으로 대하고 있으며12.6 , 

범죄현장에 남겨진 증거보존 관련조치 지원 및 위기에 봉착한 회원국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지휘조정센터(CCC, Command & Co-ordination 

를 시간 운영하고 있음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Centre) 24 ( , , , 4개 

지원 선사는 선박이 납치 시 일 내로 인터폴에 연락할 것을 권고함). 3

12.7 인터폴은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법집행기관에게 유용할 수 있는 증거 

또는 기타 물적 단서 보존요령 및 규정을 자문해 줄 수 있음.

      * 시간 전화 연락처 웹사이트  24 : +33(0) 472 44 7676, : www.interpol.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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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Section 13. BMP 

13.1 본 를 작성한 국제해운단체는 최신 해적동향 및 해적퇴치 활동BMP4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본 를 지속 갱신할 예정임BMP4 .

갱신 관련 최신 정보는 및 13.2 BMP4 MSCHOA, NATO Shipping CENTRE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와 접촉하여 관련 MARLO , UKMTO BMP4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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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긴급대응연락처A. 

기관명 연락처

UKMTO
Email

Telephone (24hrs)

UKMTO@eim.ae

+971 50 552 3215

MSCHOA

Website

Telephone

Fax

Email

www.mschoa.org

+44 (0) 1923 958545

+44 (0) 1923 958520

postmaster@mschoa.org

NATO Shipping 

Centre

Website

Email

Telephone (24hrs)

Fax

www.shipping.nato.int

info@shipping.nato.int

+44 (0) 1923 956574

+44 (0) 1923 956575

MARLO

Website

Email

사무실Telephone( )

Telephone(24hrs)

Fax

http://www.cnsnc.navy.mil/marlo/

Marlo.bahrain@me.navy.mi

+973 1785 3925

+973 3940 1395

+973 1785 3930

INTERPOL

Website

Email

Telephone(24hrs)

www.interpol.int

os-ccc@interpol.int

+33(0) 472 44 7676

IMB PRC

Email

Telephone

Fax

Telex

piracy@icc-ccs.org

+60 3 2078 5763

+60 3 2078 5769

MA34199 IMBPC1

MTISC-GoC
Email

Telephone(24hrs)

info@mtiscgog.org

+233 (0) 302 718 227

청해부대

를 통해 최신 (GICOMS

연락처를 확인할 것)

Email

Telephone

bluesea22@navy.mil.kr

001-1-203-574-6389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Telephone(24hrs)

Fax

Email

+82 44 200 5895~6

+82 44 200 5886

hra@gic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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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선박위치 보고 양식B. UKMTO 

선박이 에 최초보고서를 전송하면 이후 는 회신을 통하여   UKMTO , UKMTO

동 선박에 일일 위치보고를 요청할 것임 필요시 최신 해적정보를 함께 제공( ). 

선박이 항만에 입항 또는 고위험해역을 벗어 날 경우 에 최종보고서UKMTO 를 

작성 전송하여야 함

￭ 보고양식 종류 최초보고서 일일보고서 최종보고서: , , 

 ▸ 선위 보고 양식 최초보고서UKMTO - 

01 Ship Name

02 Flag

03 IMO Number

04 Inmarsat Telephone Number

05 Time & Position

06 Course

07 Passage Speed

08 Freeboard

09 Cargo

10 Destination & Estimated Time of Arrival

11
Name and contact details of Company 
Security Officer

12 Nationality of Master and Crews

13
Armed/unarmed security team 
emba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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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위 보고 양식 일일보고서UKMTO - 

01 Ships Name

02 Ships Call Sign and IMO Number

03 Time of Report in UTC

04 Ships Position

05 Ships Course and Speed

06 Any other important information

07 ETA point A/B IRTC (if applicable)

     * 기타 최종 기항지 및 변경시 또는 영국 출신 승무원이 있을 경우 (Destination) ETA , 

이를 일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할 것

 ▸ 선위 보고 양식 최종보고서UKMTO - 

01 Ships Name

02 Ships Call Sign and IMO Number

03 Time of Report in UTC

04
Port or position when leaving the 

voluntary report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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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해적의 정의C. 

1. 해적공격 및 해적 의심활동 의 의미(Piracy attack) (Suspicious activity) 를  

아래 의 목적에 따라 통일되게 정의함BMP4

   ￭ 해적자료 평가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

   ￭ 해적사고 보고의 일관성을 유지

   ￭ 해적정보 수집의 일관성을 유지

2. 해적 은 해양법협약 의 제 조에서 정의되고 있으(Piracy) 1982 (UNCLOS) 101 나, 

본 의 목적상 국제해운단체가 해적공격 및 해적 의심활동에 대한BMP4  

정확하고 일관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일된 정의가 필요

본 는 해적공격 및 해적 의심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3. BMP4 .

   ￭ 해적공격 은 다음의 행위를 포함함(Piracy attack) .

     선원 선박에 대한 폭력 사용 또는 시도·

     선장의 판단에 해적으로 의심되는 자의 선박 승선 시도

     선박에 대한 통제력 여부를 떠나 실제로 선박에 승선한 경우

     다음을 이용하여 선박자율방어수단을 넘어오는 행위

      • 사다리

      • 갈고리

      • 선박을 향해 사용하는 무기류 등

  ￭ 목적상 다음과 같이 해적활동을 수준별로 분별됨BMP , 

     해적 공격(Pirate Attack)

일반적인 선박 접근이 아니라 해적선박이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 

의미하며 무기를 발포함.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101

제

3

장

     납치(Hijack)

      선원의 의지에 반하여 해적이 승선하여 선박을 통제하는 것.

     불법승선(Illegal Boarding)

      불법승선은 해적이 선박에 침입하였으나 선박을 통제하지는 못한 , 

상태로서 선박에 대한 지휘가 아직 선장에게 있는 경우임 예를 들. 어, 

선원들이 선원대피처 로 모두 피신한 경우임(Citadel)

4. 의심 공격적 접근 활동 · / (Suspicious or Aggressive Approach/Activity)

     의심스러운 선박이 해당 해역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명확한 

변침 및 급격한 선속 변화로 접근하는 행위  

     해당지역에서 통상적인 조업 시기가 아니거나 또는 통상적인 조업 

거리가 아닌 해역에서 조업은 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속력 및 침로를 

유지하고 있는 소형선박

     본선쪽으로 급변침하여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행위

5. 의심선박 판단 기준 

소형선박의 크기에 비해 많은 수의 인원이 탑승  (1) 

본선과의 최근접거리  (2) (CPA)

조업장비와 무관한 장비의 탑재 사다리 갈고리 많은 연료통 등  (3) ( , , )

해당 지역에서 보지 못했던 정도로 선원이 무장된 경우  (4) 

허공으로 위협사격을 하는 경우  (5) 

  (6) 기타 본선 선장들이 고위험해역 내에서 경험한 의심행위 또는 국제, 

해사단체간에 공유되고 있는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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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해적사고 사후보고 양식D. (Piracy Attack Follow-up Report)

해적공격을 받았거나 해적 의심활동을 목격한 경우 동 건의 상세 내용에   , 

대한 아래 양식의 사후보고서를 작성하여 및 UKMTO, MSCHOA, IMB 해양

수산부 종합상황실에 제출할 것

[ 사후보고서 양식 ]

본선의 일반사항A. (General Details of Report Vessel)

1 Ship s Nameʼ

2 IMO Number

3 Flag

4 Call Sign

5 Type of Ship

6 Tonnages in GRT, NRT, DWT

7 Owners(Address & Contact)

8 Managers(Address & Contact)

9 Last Port /Next Port

10 Cargo Detail(Type and Q'ty)

사고 및 해적선박 명세B. (Details of Incident and Pirate vessel)

11 Date & Time in LT and UTC

12 Position in (N/S)Lat.  & (E/W)Long

13 Nearest Land Mark

14 Port/Anchorage Area

15 Nearest Country

16 Status (Berth, Anchored, Steaming) 

17 Ship s speedʼ

18 Ship s freeboard during attackʼ

19
Weather during attack

 * Rain/Fog/Mist/Clear, Wind(Sp d & Direction), Sea/Swell Height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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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Type of Attack(Boarded, Attempted, Hijack)

21 Any Crew injured/killed and Items/Cash stolen

22 Area of Ship being attacked

23 Last Observed Movement of Pirates/Suspect Craft

24 Type of vessel(Whaler, Dhow, Fishing vessel, Merchant Vessel)

25 Description of vessel(Colour, Name, Distinguishing Features)

26 course and Speed of vessel when sighted

해적상세C. (Details of Raiding Party)

27 Number of Pirates/Robbers :

28 Dress/Physical Appearance :

29 Language Spoken :

30 Weapons Used :

31 Distinctive Details :

32 Craft Used :

33 Method of Approach :

34 Duration of Attack :

35 Aggressive/Violent :

추가사항D. (Further Details)

36 Action Taken by Master and Crew and its effectiveness :

37 Was Incident Reported to the Coastal Authority? If so to Whom?

38

Preferred Communications with Reporting Ship:

Appropriate Coast Radio Station/HF/MF/VHF/INMARTSAT

IDS(Plus Ocean Region Code)/MMSI

39 Action Taken by the Authorities :

40 Number of Crew/Nationality :

41

Please Attach with this Report - A Brief Description/Full

Report/Master - Crew Statement of the Attack/Photographs

taken if any.

42 Details of Self Protec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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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선박통항등록 양식E. MSCHOA 

등록 절차 및 주의사항< >

 ￭ 선박통항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선사가 사전에 웹사이트에 MSCHOA 

회원등록을 하여야 함

 ￭ 웹사이트에 회원등록 이후 선사는 의 웹사이트에서 MSCHOA , MSCHOA

게재되어 있는 선박통항등록 양식을 작성할 것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함, ).

다만 아래 양식의 각 항목을 반드시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누락시    , , 

등록 접수가 거부될 수 있음. 

 ￭ 선박통항등록은 고위험해역 진입시 작성 제출하되 홈페이지· , MOSCHOA 를 

참고 확인하여 가장 최근 버전의 양식을 사용할 것/

   ※ 선사가 웹사이트에 회원등록 및 선박통항등록을 하지 MSCHOA 

않았을 경우 선박 선장 이라도 이행 할 것, ( ) .

선박통항등록 양식 및 예시[ ]

Entry Point to High Risk Area 78°E/10°S/23°N/Suez/Port

Entry Date/Time to High Risk Area Date(DD/MM/YYYY) Hours(HH)
Minutes
00/15/30/45

Exit Point from High Risk Area 78°E/10°S/23°N/Suez/Port

Exit Date/Time from High Risk Area Date(DD/MM/YYYY) Hours(HH)
Minutes
00/15/30/45

Do you intend to transit the IRTC? (Tick box if applicable)

Last Port of Call

Next Port of Call on Leaving I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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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intend to join a group transit? Yes/No

Do you intend to join a National 
Convoy?

Yes/No

IMO Number

MMSI Number

Flag State

Ship Name

Call Sign

Primay E-Mail contact

Secondary E-Mail contact

Crew numbers and nationalities

Draft

Freeboard of lowest accessible deck in 
Metres(M)

Planned Transit Speed

Vessel Maximum Speed

Cargo

Crude Oil / Clean Oil / Arms / 
Chemicals / Passengers / Bulk Cargo / 
Containers / Fishing / Ballast / 
Others(Please Specify)

Hazardous cargo details
(if applicable)

Ships Master

Ship contact number

Ship contact E-mail

Owner name

Operator name

Operator address

Operator telephone number

Operator E-Mail

DPA name

DPA telephone number

DPA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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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to be left on through GOA Yes/No

AIS to be left on through HOA Yes/No

Anti-piracy measures in place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at the bottom of 
the page)

Yes/No

Crew Briefing (Tick box if applicable)

Extra Lookouts (Tick box if applicable)

Fire Hoses Rigged (Tick box if applicable)

Fire Pump Ready (Tick box if applicable)

Barbes/Razor Wire (Tick box if applicable)

Locked Doors (Tick box if applicable)

External Communication Plan (Tick box if applicable)

Outboard Ladders Stowed (Tick box if applicable)

Citadel (Tick box if applicable)

Dummies Posted (Tick box if applicable)

Night Vision Optics (Tick box if applicable)

Manned Engine Room (Tick box if applicable)

CCTV (Tick box if applicable)

Crew Drills completed (Tick box if applicable)

Unarmed Security Team Onboard (Tick box if applicable)

Armed Security Team onboard (Tick box if applicable)

Specify anti-pirate measures in place

Weapons held onboard?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at the 
bottom of the page)

Yes/No

Doctor onboard? Yes/No

Helicopter winch area?

Helicopter landing area?

Any more information which may assist 
counter 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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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요트 등 레저 선박에 대한 추가 지침F. 

고위험해역 내 해적공격 확대 추세임을 고려, 요트 등 레져선박은 위험高

해역의 진입을 금지함.

동 지침에도 불구하고 요트 등 레져선박이 고위험해역을 진입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연합해군세력과 연락을 취할 것, . 

  * 연락처는 MSCHOA(www.MSCHOA.com), NATO Shipping Centre 

및 (www.shipping.nato.int) ISAF(International Sailing Federation, 

의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www.sailing.org/cru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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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제 판 개발 지원 국제기구 및 단체G. BMP 4

에 서명한 단체 개1. BMP4 (17 )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BIMCO) ○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CLIA)○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ICS) ○ 

  International Group of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s (IGP&I) ○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IMB) ○ 

  International Maritime Employers' Committee Ltd(IMEC)  ○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y Cargo Ship Owners(INTERCARGO)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 ○ 
(INTERTANKO) 

  International Shipping Federation(ISF) ○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ITF) ○ 

  International Parcel Tankers Association(IPTA) ○ 

  Joint Hull Committee(JHC) ○ 
  Joint War Committee (JWC) ○ 

  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time Forum(OCIMF) ○ 

  Society of International Gas Tanker and Terminal Operators ○ 
(SIGTTO)

  The Mission to Seafarers○ 

  The World Shipping Council(WSC)○ 

지원 해군세력 및 법집행기관2. BMP4 

  Combined Maritime Forces(CMF) ○ 

  EU Naval force(EU NAVFOR) ○ 

  INTERPOL○ 

  Maritime Liaison Office(MARLO) ○ 

  Maritime Security Centre Horn of Africa(MSCHOA) ○ 

  NATO Shipping Centre(NSC) ○ 

  Operation Ocean Shield○ 

  UK Maritime Trade Operations(UKM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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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시아 지역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유조선 통항안전 지침 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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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시아 지역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유조선 통항안전 지침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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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만화로 보는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197

제

3

장



198 _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2016 ·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199

제

3

장



200 _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2016 ·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201

제

3

장



202 _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2016 ·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203

제

3

장



204 _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2016 ·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205

제

3

장



206 _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2016 ·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207

제

3

장



208 _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2016 ·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209

제

3

장



210 _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2016 ·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211

제

3

장



212 _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2016 ·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213

제

3

장



214 _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2016 ·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215

제

3

장



216 _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2016 ·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217

제

3

장



218 _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2016 ·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219

제

3

장



220 _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2016 ·



제 장 3 해적피해 예방 대응 요령· _ 221

제

3

장



222 _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2016 ·



해적피해 예방 대응조치 이행점검표 1. · ···························225

선박 대테러 해적공격 대응 훈련시나리오 2. · ····················229

선원대피처 운영지침 3. (Citadel) ····································234

해적 의심선박 식별 및 대응방안 4. ·································237

해상보안요원 이용에 관한 권고사항 5. IMO ····················240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이용 매뉴얼 6. (GICMOS) ···········254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 현황 7. ················270

해적 테러 사고 관련 연락처 8. · ······································274

참  고  자  료





참고 해적피해 예방1. ･대응조치 이행점검표 _ 225

참

고

자

료

참고 1 해적피해 예방 ･대응조치 이행점검표

해적위험해역1. : 해양수산부에서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취약선박 보안요원    , 

승선을 권고하고 있는 해역 고위험해역과 동일( )

                 * 남위  5 동경 ~ 65 까지 내측 해역 오만만 북위 ( : 22 까지, 

홍해 북위 : 15 까지)

위험예비해역2. 해양수산부에서 선원대피처 설치 및 취약선박 보안요원 승선을  : 

권고하고 있는 해역 서아프리카 연안에서 마일까지( 200 )

자율관리해역3.  : 해적위험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 선사의 자율적 해적피해예방활동 

통항보고 보안활동 유지 등( , ) 이행을 권고하는 해역 

 

해적피해 예방 ･대응 조치 이행점검표

위험해역 운항 결정시 진입 일전/ 10

최신 해적정보를 입수 분석하였는가1. , ? 

   GICOMS MSC-HOA EUNAVFOR NATO Shipping Center IMB-PRC 

해양수산부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 및 는 충분히 숙지하였는가2. BMP4 ? 

3. 선박보안계획서 에 해적대응계획이 반영 최신화 되었는가(SSP) , ? 

4. 선박과 선사에서 다음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선원 안전 선속 건현 해상상태 선박화물 선박설비결함   

항에서 취약요인이 이상인 경우 보안요원 탑승계획은 수립하였는가5. 4 2 , ? 

선원교육 및 비상대응훈련 계획은 수립하였는가6. ? 

경계사각지역에 대한 추가 경계요원 배치 또는 침입방지설비 설치계획 등의 7. 

보안조치는 강구하였는가? 

선원대피처를 지정하여 필요 시설 비품 등을 규정대로 설치하였는가8. · ? 

출입문 내부잠금장치 공기구 등 개구 내부잠금장치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 휴대용 비상전등 및 소화기 응급의료구   

간이화장실 공기공급장치 위성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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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 선박보안경보 는 실시하였는가(LRIT), (SSAS) TEST ? 

선박 주기관 발전기 및 조타기 등 필수 장비의 상태는 양호한가10. , ? 

11. 각국 해군의 아덴만 함정호송 일정 확인 및 호송 참여에 대해 고려하였는가? 

위험해역 진입 일전3

해양수산부에 통항보고 하였는가 1. ? 

에 통항선박 등록하였는가 2. MSC-HOA ? 

에 최초 보고 하였는가 3. UKMTO/MARLO ? 

최신 해적공격 정보는 확인하였는가 4. ? 

취약선박인 경우 보안요원을 탑승시키고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가 5. ? 

에 따라 보안요원 요건 등은 충족한가   IMO MSC1.Circ.1405 ?

보안요원과 지휘통솔체계에 대한 협의는 하였는가   ?

보안요원에 대한 선박구조 숙지 소화 퇴선 훈련 등은 실시하였는가   , · ?

 6. 선원 및 승선원에 대한 통항계획 및 해적대응 비상훈련 교육은 실시하였는가? 

해적 접근 공격 승선 침입 및 피랍 단계별 비상상황에 대한 개인별 임무는    , , , 

부여되어 있고 모두 숙지하고 있는가?

비상상황별 알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선박자체 방어조치 또는 방어설비 연습은 충분한가   ?

거주구역 및 각종 출입구 잠금 훈련은 충분한가   ?

해적침입방지설비는 설치 완료하였는가 7. ? 

비상연락망을 정비 게시하였는가 8. , ? 

   선사  해양수산부 해운항만상황실 청해부대  ( )  UKMTO  MSC-HOA

지역 구조조정센터   MARLO  IMB-PRC  NATO-SC  (RCC) 

위험해역 진입 일전1

비상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 개구는 차단 또는 보호 조치하였는가 1. ? 

거주구역 계단 출입구 창문 화물구역 기관실 선수창고 조타실     · ·

기타 취약 개소   

해적침입이 우려되는 상갑판 위치에 소화호스는 준비하였는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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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휴대용 위성통신설비 작동상태는 확인하였는가 3. LRIT, SSAS ? 

해적공격 시 또는 피랍 시 비상통신을 위한 수단 및 은어체계는 숙지되었고 4. , 

회사보안책임자에게 통보되었는가? 

선교 선원대피처 간 비상통신수단 워키토키 등 은닉 대피처 접근시 은어    - ( ) 

 5. 위험해역 통항 중 발전기 조타장치 등 필수장비의 병렬운전 준비는 하였는가, ? 

도끼 용접도구 등 해적이 승선하여 선내 또는 선원대피처 침입을 위해 사용할  6. , 

만한 도구나 설비는 치워두거나 숨겨두었는가? 

     * 이 경우 선원들만 읽을 수 있는 언어 영어 로 그 위치 및 주의사항을 게시 ( ×)

외부에 있는 가스통 인화성 액체 등 화재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물품은  7. , ·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는가? 

위험해역 진입시

 1.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 위치보고 주기를 변경 시간 시간 하였는가(LRIT) (6 1 ) ? 

     * 국적선은 해양수산부에서 원격 조정하므로 변경조치 불필요 

에 의한 보안 등급 수준으로 보안조치를 강화하였는가 2. ISPS CODE 2 ? 

선박위치식별장치 는 작동 중지시켰는가 3. (AIS) ? 

     * 해적공격 시에는 함정호송 참가 중인 경우에는 호송함정 요구에 따를 것 ON , ʻʻ ʼʼ

해적대응 당직 및 경계요원은 추가 배치하였는가 4. ? 

위험해역 통항 중

에 매일 회 시 기준 위치 통보하고 있는가 1. UKMTO/MARLO 1 (GMT 08 ) ? 

해적정보를 계속 수신하고 확인하고 있는가 2. ? 

최대속력 고속선의 경우 노트 이상 으로 항해하고 있는가 3. ( 18 ) ? 

항해등을 제외하고 야간 등화관제는 실시하고 있는가 4. ? 

당직자 이외에 가능한 한 외부 출입 및 노출은 금하고 있는가 5. ? 

     * 부득이 상갑판 등 외부에서 작업 시 워키토키 등 비상연락수단을 갖추고 있는가 ?

휴대형 위성통신장치 및 양방향 극초단파 무선전화의 충전 및 작동상태는  6.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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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선 식별요령은 숙지하고 있는가 7. ? 

무선전화로 선박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교신만 실시하고  8. VHF 

있는가? 

소화펌프 및 소화호스는 즉시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9. ? 

위험해역 통항 완료 후

 에 통항완료보고 하였는가1. UKMTO/MARLO ? 

해적공격을 받았거나 해적 의심활동을 목격한 경우 해양수산부에  2. 

보고하였는가? 

     * 일시 위치 주요상황 및 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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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선박 대테러 ･해적공격 대응 훈련시나리오

* 본 훈련시나리오는 예시이며 각 선박별 특성 및 통항해역을 반영하여 수정 필요  , 

시나리오 개요 

구분 해적공격 대응

시나리오

한국국적 일반화물선이 싱가폴을 출항하여 이집트로 항해중 예멘 ○ 

스코트라 동방 약 마일 해상에서 해적의 공격을 받았으나100 ,

선박 자체적 대응 및 인근 청해부대의 출동으로 해적을 퇴치  - 

주요대응

사건보고 선박 연안국 선사 청해부대 해수부 - ( / / / )→ 

관계기관 긴급대응협력체계 가동 - 

본선은 에 따른 자율적 대응 - BMP

선원의 선원대피처 피신 - (Citadel) 

청해부대 출동 현장 도착 및 해적이 도주 - , 

훈련시나리오 선박 ( 1,  일반화물선 해적대응 퇴치)

단계 시간 시나리오 기관별 대응조치 역할 임무( / )

1 hh:mm

dd/mm/yy

싱가폴 출항○ 선사 선박에 아덴만 통항방법 확인 준비( ) /○ 

해적정보 확인 보안요원 탑승 함정호송  - , , , 

선박보안계획 유사시 연락방안 해적공격 , , 

비상대응계획 선원피난처 위치 등 조치, 

2 hh:mm

dd/mm/yy

아덴만 IRTC ○ 

도착 주일 전1

선박 해수부에 이행점검표 및 ( ) BMP ○ 

함정호송신청서 제출 등 통항보고 시행

해수부 합참에 동 선박 호송신청서 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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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시나리오 기관별 대응조치 역할 임무( / )

3 hh:mm

dd/mm/yy

아덴만 IRTC ○ 

도착 일전3

합참 호송확정 통보 해수부 ( ) ○ → → 

선사 선박/

선박 에 통항보고( ) UKMTO, MSCHOA○ 

선박 해적승선 방해설비 준비( ) ○ 

선외철조망 화염병 계단장애물 소호 호수  - , , , , 

출입구 폐쇄

선원피난처 시건장치 식량 통신장비  - ( , , , 

비상등 구명조끼 등, ) 

선교당직자 방탄복 방탄헬멧  - , 

4 hh:mm

dd/mm/yy

아덴만 IRTC ○ 

도착 일전2

선박 보안 등급 상향 및 해당조치( ) 2○ 

해적당직 강화 발신주기 조정  - , VMS 

시간 시간(6 1 )→

해적공격 비상대응계획 교육○ ･훈련 실시

5 hh:mm

dd/mm/yy

소코트라 동방 ○ 

마일 200

해상에서

괴선박 - (skiff) 

척을 로 2 Radar

관측

선박( )○ 

해적대응 비상배치 실시  - 

서치라이트 조명 경적울림 선속증가 등  - , , 

해적공격 보고서 작성 준비  - 

신호 발신 준비  - SSAS 

6 hh:mm

dd/mm/yy

스코트라 동방 ○ 

마일 200

해상에서 

괴선박 - (skiff) 

척이 본선으로 2

접근

선박( )○ 

지그재그 조선 소화펌프 작동 가능하면   - , , 

증거사진 확보

선박보안경보 작동  - (SSAS) 

     * 훈련시는 모드에서 작동할 것  Test 

조난메시지 전송 위성  - ( , VHF 16)

     * 훈련시는 절차만 확인 교육하고 실제  / , 

작동하지 말 것

해적신고 선사 청해부대 해수부  - ( , , , →

인근연안국 등, UKMTO, MSCHOA ) 

     * 훈련시는 절차만 확인･교육하고 실제,  

통보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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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단계 시간 시나리오 기관별 대응조치 역할 임무( / )

청해부대( )○ 

피해선박 위치확인  - 

사건통보 해수부  - ( MSCHOA, )→ 

피해선박에 구난 출동 통보 소요시간  - ( )

해수부( )○ 

관계기관 국정원 외교부 합참 등 에 전파   - ( , , )

및 상황관리

해운업계에 전파 정보게재 이메일   - (GICOMS , 

발송 등)

  - IMB PRC, ReCAAP ISC

○ 회원국 정부에 전파(ReCAAP ISC, IMP PRC) 

상황전파 인근 통항선박 (MSCHOA) ○ → 

선사 선주협회 선박관리업협회( , , ) ○ 

상황전파 소속선박     → 

7 hh:mm

dd/mm/yy

스코트라 동방 ○ 

마일에서200

괴선박 - (skiff) 

척 총기공격 2

및 본선진입 

시도

선박( )○ 

선박운항 최소인원 외의 선원들 대피  - 

선원대피처( )→

     * 최악 상황을 대비 준비물품 소지하고 피신 

잔류 선원은 회피조선을 계속 시행  - 

해적정보 해적수 무장종류 선박특징 통보   - ( , , ) 

선사 해수부 청해부대 연합함대 등 , , , → 

청해부대가 본선의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 

있도록 작업등 등을 작동, AIS (ON)

청해부대 피해선박 보고상황 전파( ) ○ 

해수부( MSCHOA, )→ 

해수부 상황전파( ) ○ 

합참( IMB PRC, ReCAAP ISC, )→

합참 상황전파 대응협력 요청( ) , ○ 

청해부대 연합함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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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시나리오 기관별 대응조치 역할 임무( / )

상황전파 통항선박 (MSCHOA) ○ → 

회원국 정부에 전파(ReCAAP, IMP PRC) ○ 

선사 선주협회 상황 전파 소속선박( , ) ○ → 

8 hh:mm

dd/mm/yy

○ 시나리오  1

피랍의 경우( )

스코트라 동방  - 

마일 200

해상에서 무장 

해적이 선박에 

승선하였으나, 

청해부대 또는 

연합함대가 

현장에 도착 

하여 해적을 

진압할 경우

선박 잔류선원들 선원대피처로 합류( ) ○ 

선원 전원 대피현황 보고 선사 청해부대  - ( , )→

엔진 정지  - 

청해부대 상황전파 해수부( ) ○ → 

선사 상황전파 선원대피처 위치( ) , ○ ･통신방법 

통보 해수부( )→

    * 해군의 해적진압 후 선원대피처에 피신한  

선원들과의 통신방법을 사전에 설정 대외비 , 

관리 예 망치로 깡깡 깡깡깡 깡깡 깡깡깡( : ʻʻ ʼʼ

반복  등) 

해수부( ) ○ 상황전파 선원대피처 위치, ･통신방법 

통보 합참( )→

합참 선원대피처 위치( ) ○ ･통신방법 

통보 청해부대( )→

선박 선원대피처 안쪽에서 청해부대 ( ) ○ 

특공대의 통신신호 확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정해진 통신신호 확인 후 , 

선원대피처를 개방하고 청해부대 연합해군의 , /

검색 등에 협력

상황 종료후 정상항해 재개   - , 

청해부대 현장에 도착 본선에 특공대 투입 ( ) ○ 

및 해적 진압 후 선원대피처에서 신호, 

깡깡 깡깡깡“ ”

선원대피처 개방 및 선원신분 확인   - 

상황종료 통보 합참 해수부   - ( MSCHO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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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단계 시간 시나리오 기관별 대응조치 역할 임무( / )

9 hh:mm

dd/mm/yy

○ 시나리오 2

해적이 (

선박피랍 실패)

본선에서  - 

적극적인 해적 

대응 계속 및 

청해부대 또는 (

연합 함대 의 )

현장 도착 으로 

해적이 도주

선박( ) ○ 

상황 종료후 정상항해 재개 및 사고        - , 

상세 보고 해수부 선사( MSCHOA, , )→

해수부 상황전파( ) ( IMB PRC, ReCAAP ISC, ○ →

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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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선원대피처 운영지침(Citadel) 

* 본 지침은 웹사이트에 게재된 원문을 번역한 내용과 국내 관계기관을 통해  MSCHOA 

입수한 관련정보를 종합하여 구성한 것임

 

❑ 추진배경( ) 그간 사례를 통하여 소말리아 해적의 피습을 받은 선박의  

선원들이 대피할 경우 선박 피랍을 지연시키고 해적의 포Citadel , 기·

도주 및 해군 함정의 피습 선박 구출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증가에 따라,

 ○ 유럽연합 해군함대에서 산업계의 협의 및 지지를 통해 운영Citadel 

관련 주의사항 등 지침을 제공

❑ 개요(Citadel ) 해적이 본선에 승선 침입할 경우 선원이 안전하게  · , 

대피할 수 있도록 선박의 은밀한 장소에 설치한 대피장소

❑ 의 조건 설치기준은 선박설비기준을 준수할 것Citadel ( ) 

외부에서 식별 내부 관찰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할 것 ·○ 

 ○ 총격 폭파 등으로 개방이 어려운 견고한 외벽 및 출입문을 설치할 · 것

폭파 시 비산되는 파편을 막을 수 있는 중간벽을 설치할 것 ○ 

피신은 반드시 사전에 해군함정과의 연락이 있을 것 Citadel ○ 

로 피신할 경우 낙오자 없이 전 선원이 함께 피신할 것 Citadel , ○ 

 ○ 선박 통제장치 공기조절장치 비상통신 장비 엔진차단 장치 식음, , , , 료, 

응급약품 비상전원 화장실 원격조정 등이 구비될 것, , , CCTV 

     * 은 배의 형태 구조 비용 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설치 Citad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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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 주의사항( ) 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할  Citadel , 것.

인근 함정이 진압작전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행할 수 있음 .○ 

해군함정의 진압작전도 없고 해적들이 개방을 실패할 경우  , Citadel ○ 

선교에 대한 총기사격 방화 등 해적의 선박 가해를 자극시킬 수 있, 음.

해적들이 절단장비의 소지 등 을 개방 무력화 시킬 수 있는  Citadel ·○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음.

해적이 저항할 경우 해군함정의 진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 

 ○ 의 설치 운영은 해적피해 방지 대응요령 의 보완 수단이Citadel · (BMP) 지 

이를 대체하는 방안이 아님을 명심할 것.

❑ 운영절차

운영절차를 수립할 것 선사와 협의 작성할 것 Citadel ( · ).○ 

 ○ 해적위험해역 통항 전 에 비치된 시설 물자의 정상작동여부 Citadel · 를 

확인할 것.

위험해역 통항 전 운영절차에 따라 훈련을 실시할 것 , Citadel .○ 

 ○ 해적 총기공격시 필수선원을 제외한 인원은 로 선 대피 및 인Citadel 근 

해군함정에 구조요청 및 위치를 통보Citadel .

     * 위치 통보시 해적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위성통신 사용 Citadel 

사용금지(VHF )

로 피신시 해군과 차 통신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를  Citadel 2○ 

지참하고 선내에 방치금지, 

 ○ 물품 운반자 지정 및 최대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이동경로Citadel 를 

사전에 설정하고 승무원 교육 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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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이 본선에 승선 침입시 표류할 안전수역이 확보되는 경우 선박 · , (○ 

엔진을 정지시키고 나머지 모든 선원이 로 피신할 것) Citadel .

     * 한 명의 선원이라도 낙오될 경우 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 Citadel .

 ○ 피신 이후 해적이 폭약 등으로 개방 시도할 가능성Citadel , Citadel 이 

있으므로 출입문에서 떨어진 곳에 은신할 것, Citadel . 

     * 진압작전 장기화로 위협이 가중될 경우는 선사 해군에 통보 후 투항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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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

료

참고 4 해적 의심선박 식별 및 대응방안

해적위험해역 통항 시 해적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선박이 자체적인 해적피해 , ○ 

방지대책을 강구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며· ,

특히 해적 의심선박에 대한 조기 탐지 및 대응이 중요함  - , 

❑ 주요방안 

자체보호대책을 설치 준비할 것 소화호스 로켓신호 철조망 등 · ( , , ). ○ 

 ○ 본선의 가시거리 내 전방위 경계 유지 레이더를 마일 마일 마, 12 , 6 , 3 일 

스케일로 번갈아가며 모니터링하는 등 해적 경계를 강화할 것.

      * 해상상태 양호시 마일 이상에서도 해적선 소형 레이더 탐지 가능 , 6 ( ) 

특히 레이더에는 탐지되나 신호가 없는 선박 물체 에 주의할 것 , AIS ( ) .○ 

본선 쪽으로 비정상적인 변침 및 증속하는 소형선박   - 

   - 통상적인 조업 시기 거리가 아닌 해역에서 조업은 하지 않으면서 ·

일정한 속력 및 침로를 유지하고 있는 소형선박

소형선박 크기에 비해 많은 수의 인원 탑승 선원이 무장된 경우   - , 

조업장비와 무관한 장비의 탑재 사다리 갈고리 많은 연료통 등   - ( , , )

해당 지역에서 보지 못했던 정도로 선원이 무장된 경우   - 

의심선박 탐지 시 항해등 조명을 모두 끄고 침로 대각도 변침 등의  , ·○ 

방법으로 의심선박 물체 과 마일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 4

      * 해적선 소형보트 이 선박탐지 장비 레이더 등 의 탑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 ( )

의심선박 탐지 시 선박보안경보장치 작동준비를 할 것 , (SSAS) .○ 

 ○ 가능한 바람 파도 방향으로 변침하여 해적선의 추적을 어렵게 할 · 것.

해적공격이 시작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를 작동시킬 것 , SS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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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선 특징(Skiff) 

AK-47

2×40HP 

다수의 소총 로켓포 및 갈고리 등이 보임AK-47 , (RPG) ⋅

정선시키기 위해 선교를 향하여 위협하고 무력을 사용⋅

 * 출처  : NATO Shipping Center

⋅소말리아 어선 타입
소재FRP ⋅

길이6~8m ⋅
총기

승선용 사다리

어구가 없음⋅
비정상적인 조업장소⋅
모선 의심선박 존재⋅
척 이상이 같이 항해2⋅

해뜰 무렵 해질 무렵에 활동, ⋅

선외기 조 장착2

많은 연료통

예멘어선 타입⋅
목조⋅

길이12~14m ⋅
뽀족한 선수 모양⋅

 * 출처  : NATO Shipp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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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활동 의심 선박 유형

YEMENI 13 JELBUT 31

YEMENI 18 JELBUT 35

YEMENI 20 FV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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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해상보안요원 이용에 관한 권고사항IMO 

 

MSC.1/Circ.1405/Rev.1

2011. 9. 16

 

고위험해역1)에서 승선하는 민간무장보안요원 사용에 관한 

선주 선사 선장을 위한 개정 잠정 기준    , , 

1. 서 문

소말리아 해적의 상선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무장보안요원의 사용 확대와 

고위험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을 위한 무장해상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들의 확대를 야기하고 있다 는 민간무장보안요원 민간무장보안요원. IMO ( )의 

사용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운업계가 신뢰할 수 있고 , 

전문적인 민간무장보안제공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선주에게 승선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고용에 관한 결정은 복잡한 일이다. 

총기류2)의 합법적 운송 운반 사용을 규율하는 복잡한 법적 요건과 더불, , 

어 적용 가능한 규정과 업계 자기규제의 부재는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 

러한 상황은 민간해상보안업체 의 수적 급증과 함께 더욱 복잡해졌(PMSC)

1) 고위험해역 기국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소말리아 해적 예방을  (High Risk Area): , 

위한 해적대응요령 에 규정된 해역(MSC.1/Circ.1339)

2) 동 권고들에서 언급되는 총기류 는 민간무장보안요원 관련 탄약 소모품 예(firearms) , , 비 

부품 유지보수장비를 포함하며 언급되는 보안관련 장비, , (security-related equipment)는 

민간무장보안요원이 사용할 방어 및 통신 장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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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일부 업체들의 역량과 원숙성 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 (maturity)

있다 능력과 자질의 상당한 차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들의 . 전 

범위에 걸쳐 존재한다.

이 기준의 목적은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선장들이 해적에 대한 추가적 , , 

보호를 제공받기 위해 승선 민간무장보안요원 사용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민간해상보안업체 또는 민간무장보안요원 사용과 관련하여 기국에 의해 

부과되는 기국관할권 및 기국의 법규가 민간무장보안요원 승선 선박들에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나아가 민간무장보안요원 승선 . 

선박이 항만국 및 연안국의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이 나 다른 보호조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BMP

주되어서는 안 된다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장보안. 

요원의 승선배치는 위험평가 수행된 후에만 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선장의 참여는 중요하다. 

1.1 정의

고위험해역 기국이 달리 정의되지 않는 경우 에(High Risk Area) : , BMP 서 

정의된 지역

민간해상보안업체 해적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승선하는 (PMSC) : 

무장 혹은 비무장 보안요원을 제공하도록 계약된 업체

민간무장보안요원 민간무장보안요원 에 속한 무장 고용인( ) : PM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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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 평가

선주는 민간무장보안요원 승선 결정 검토 초기 단계에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국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고위험해역 내에서 민간무장보안요원 사용 여부는 위험평가와 다른 모든 

실용적인 자구책들이 확보된 후 개별 선주가 결정한다. 

위험평가는 조치를 취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음의 요소와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서류로 입증되어야 한다:

.1 선박과 선원의 보안 안전 및 보호 (security), (safety) 

(protection); 

.2 모든 실용적인 자구책이 사전에 효과적으로 이행되어 왔는가; 

.3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할 있는 총기류의 오용 가능성; 

.4 예측 불가능한 사고 발생 가능성; 

.5 책임 문제; 

.6 당면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 

.7 국제법 및 국내법의 준수. 

2. 선택 기준PMSC 

2.1 일반 사항

다른 유형의 계약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관한 조사와 문의를 포함, 

하는 통상의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

.1 회사 조직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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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소유주; 

.3 재정상태 예 연차결산보고서 신용조회( , / ); 

.4 보험의 보상범위 특히 제 차에 대한 책임( , 3 ); 

.5 고위직 경영 경력 ; 

.6 품질관리지표 예 승인. , ISO 

2.2 참고 정보PMSC 

특히 체계적 승인제도가 없으므로 장래의 에 관한 문의를 통해 PMSC

의 업무수행 능력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PMSC .

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증거서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PMSC : 

.1 해상 경험; 

.2 팀 운영 기술 권한 및 명령체계 생명구조 책임 등을 포함하는 , , 

관리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 

.3 총기류 운반 및 사용에 관한 기국 항만국 연안국의 법에 대한 , , 

이해; 

.4 해운산업에서 이전 고객들로부터의 서면 평가의 이용가능성; 

.5 총기류의 합법적 조달 운반 승선 하선에 대한 서면 증거의 , , , 

이용가능성; 

.6 이지역에서의 군사 활동들을 포함하여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이해와 현재 지식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7 특히 선박보호 조치들에 대한 이해BMP, ; 

.8 상시 법적 자문 활용 예 사내변호사 외부 법률자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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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 선정 및 심사PMSC

 

서비스의 질은 대부분이 승선하는 민간무장보안요원팀을 이루는 개개인의 

자질과 경험에 달려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고 심사하는 것은 중요

하다 는 업체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입증. PMSC

할 수 있는 문서화된 사내 정책 및 절차들을 설명해야 한다.

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증거서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PMSC :

.1 범죄 기록 확인; 

.2 직원의 이력 확인; 

.3 적절한 경우 군사 및 법 집행 경력, ; 

.4 보안요원의 의학적 육체 정신 건강에 대한 기록 약물 및 알코, , ( 올 

검사 결과 포함); 

.5 보안요원의 지속적인 고용 적합성을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도; 

.6 총기류의 사용 및 운반에 있어서 관련 경험 및 인증에 관한 증거 서류; 

.7 보안신분증명서 여행문서 비자 등의 발급 체계, , . 

2.4 민간무장보안요원 훈련

민간무장보안요원에 제공되는 전문적 훈련의 질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선주는 가 적절한 훈련절차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 PMSC

한다 훈련 기록들은 민간무장보안요원이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증거 서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PMSC :

.1 신규양성 훈련 및 보수교육 훈련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훈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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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국에 따른 추가적 요건에 맞추어 민간무장보안요원이 최소 

통신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승선 적합화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 

.3 보안요원이 기국이 인정하는 적절한 교전원칙 및 지침들에 맞추어 

훈련되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승선할 선박에서 사용되고 배치될 총기류와 보안장비를 운영

하도록 훈련되었는지의 여부; 

.5 보안요원이 승인된 국제기준에 적합한 의료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 

.6 보안요원이 선박 유형 승선 선박이 어느 국가와 교역을 하는가, , 

및 규정 등에 따른 적합한 훈련과 ISPS Code, ISM Code BMP 

관련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

3. 서비스 제공 고려사항(Provision) 

3.1 보험 

선주는 가 선주 선원 및 제 자 책임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PMSC , 3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 지침이 선주보험의 보장범위를 침해하지 , PMSC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한다.

선주보험의 보장범위a) 

민간무장보안요원의 배치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손실 및 비용은 선주의 , 

재산 및 책임 보험의 보호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주는 민간 무. 장

보안요원을 고용하기 이전에 자신의 보험사와 기존 보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특별히 무장계약과 의 배상책임보험에 . PMSC

관련되어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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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보장범위b) PMSC 

는 다음 내용의 보험을 계약기간 동안 부담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PMSC

하여야 한다:

.1 적절한 수준 그리고 선주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공적보험, 

과 고용자의 책임보험(public insurance)

.2 개인상해 의료비 입원 본국귀환 등을 보장하는 보험, , , 

는 공해 영해에서 총기류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피고용인 이 PMSC , (PCASC)

총기류를 사용함으로써 야기된 사고 상해 및 피해와 총기류의 소지 및 , 

사용으로 야기된 어떠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선주 용선주 및 보험사 등은 관련 정책 및 조문 모두를, (underwriter)  

검토해야 하며 제기된 의문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 

3.2 민간무장보안요원 팀의 규모 구성 장비, , 

와 계약하는 선주는 주의 깊게 민간무장보안요원 팀의 규모 구성PMSC , , 

장비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검토해야 할 요인은 다음과 같음. : 

.1 민간무장보안요원 팀의 규모 선박에 승선하는 민간무장보안 - 

요원 팀은 다음의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선박운항 : 

예정시간 최근의 위험평가 민간무장보안요원팀의 합의된 의무, , 

민간무장보안요원 팀이 설치된 자구책에 도움이 되도록 추가적 ( , 

감시원으로써 활동할 것인가 선박의 크기와 유형 등 분석은 ?), . 

상해나 질병의 경우 지속적인 보호를 고려하여 보안팀으로 구성, 

되어야 하는 최소 인원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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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안전증명서(Ship safety certificate) 민간무장보안요원 팀 - 과 

선원을 합친 규모가 선박안전증명서에 기재된 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초과한다면 기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3 구성(Composition) 민간무장보안요원 팀은 위계질서 경험 및  - , 

기술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팀장은 선박의.  

취약성과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선박 보호

조치에 대해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 팀원 중 한명은 위생병.  

역할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

.4 장비 요건(Equipment requirements) 장비 요건은 선박운항  - 

예정시간 최근의 위험평가 팀의 합의된 의무 선박의 , , PSASP , 

크기와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도록 . 

권고한다. 

.5 총기류(Firearms) 원거리에서 정확하고 단계적으로 해적행위 - 를 

억지 하기 위한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총기류 종류(deterrence) , 

운반 및 사용에 적용되는 적용가능한 기국 국내법에 따라 사용될 

적절한 총기류.

3.3 승선보안팀의 명령 및 통제 선장과의 관계 포함 ( ) 

선주 선사는 와 계약할 때 선사 선장 항해사 및 민간무장보안요원 / PMSC , , 

팀장의 명령 및 통제 시스템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문서화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48 _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2016 ·

또한 선주는 민간무장보안요원을 승선시키기 이전에 선장과 선원에게 

브리핑하여야 하고 고위험해역에 들어가기 전에 승선한 모든 인력에게 

역할과 책임을 이해시키기 위한 훈련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문서화된 명령 및 통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장이 선박 내에서 최우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언급

.2 선박 및 항해와 관련한 관리절차의 명확한 문서화

.3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의무와 행위 등을 규정한 문서

.4 선주 용선주 민간무장보안요원 선장 항해사 선원 간 , , , PMSC, , , 

투명한 쌍방향 정보소통 및 협력과 조정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포함해야 함:

.1 정보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위협평가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선박의 항로에 관해 제안하는 데 활용하는 것

.2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일상행동 모니터링; 

.3 시간 비상대응 및 긴급사태 계획의 보유24

.4 민간무장보안요원이 제공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선원훈련 및 선박

강화 필요조건 등에 대한 피드백 제공. 

3.4 승하선시 총기류 및 탄약의 관리

민간무장보안요원 팀의 기본적 요건은 승선 시 항상 총기류와 탄약의 

책임 있는 관리와 사용을 하는 것이다.

검토할 이슈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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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하선 지점과 항만 등에서 총기류 탄약 및 보안장비의 수송, , 

공급을 담당하는 관련 기국 연안 및 항구국의 법제에 대한,  

문서화된 준수 민간무장보안요원은 실제 재고목록과 문서선언이 .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 총기류 탄약 및 보안장비를 수송할 컨테이너, ; 

.3 도착 시 선박 내 총기류 탄약 및 보안장비에 대한 재고목록작성, 을 

위한 문서화된 기준 및 절차 재고목록은 모든 총기류 및 부속품( 의 

구조 모델 구경 일련번호 회사 최종소비자 인증서 및 구매, , , , 

증명서 그리고 탄약 및 수량에 대한 세부내역; ); 

.4 총기류 탄약 및 보안장비를 안전하게 배치하고 보관하기 위한 , 

통제절차

.5 총기류를 소지하거나 또는 소지하지 말아야 할 구역의 설정; 

.6 민간무장보안요원 계약을 통해 약정된 기간 동안 총기류 장전 및 

사용 준비를 위한 상세한 실행순서의 확인 및 문서화

.7 선박으로부터 모든 총기류와 탄약을 하역할 때 재고목록과의 일치

3.5 무력사용 수칙

모든 민간무장보안요원은 선주 선장 간 합의된 무력사용 수칙을 , PMSC, 

완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민간무장보안요원은 기본적 역할이.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여 해적들의 승선을 방지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어야 한다 는 민간무장보안요원 팀의 운영절차로서 해적. PMSC

공격에 대해 상세한 등급별 대응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는 민간무장보안요원이 무력사용을 가능한 피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PMSC 인 

조치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무력이 사용된다면 적용 가능한 법률. , 에 

따라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 이상의 무력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 

모든 경우에 위협에 비례하고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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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간무장보안요원이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 등 급박한 위협에PMSC  

대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 

주는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 대해 총기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 보고 및 기록 보관

선장은 우연이든 의도되었든 총기류가 사용된 모든 상황에 대한 항해일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총기류사용 행위는 공식 문서기록을 위해 충분히.  

자세한 방법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공식문서보고의 요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해야 함: 

.1 사고의 시간 및 위치; 

.2 사고를 야기한 사건의 상세한 기록; 

.3 모든 목격자와 선원 보안팀에 의한 문서화된 진술, ; 

.4 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인적사항; 

.5 사고의 상세한 기록; 

.6 사고 중 발생한 상해와 물질적 피해; 

.7 사고로 얻게 된 교훈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의 권고. 

민간무장보안요원이 무력를 사용한 경우 팀장은 법적 소송을 예상하여 , 

사고 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문서화된 진술을 사진촬영 기록 보, , 고, 

수집하여야 한다.

사고 보고와 함께 민간무장보안요원 팀은 복무기간이 종료한 후 선주 및 

선사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배치 운영상 . , 

문제 훈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선박강화 방안, (ship hardening) , 

보안 개선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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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민간무장보안요원의 분류(Categorization)

선주와 선사는 승선하는 민간무장보안요원의 분류와 관련하여 기국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을 참조하여야 한다.

3.8 고위험해역내에서의 보고

선장은 민간무장보안요원 총기류 보안관련 장비를 승선하여 고위험해역, , 을 

통과하려하거나 통과할 경우 적절한 군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3.9 선장 및 선원의 숙지 

선주와 선사는 이 기준 을 선장과 선원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guidance)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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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1/Circ.1406/Rev.1

2011. 9. 16

고위험해역에서 승선하는 민간무장보안요원 사용 관련 

기국에 대한 개정 잠정 권고

1. 이 잠정 권고는 만약 기국이 민간무장보안요원 민간무장보안요원 의 사( ) 용 

조치가 적절하고 합법적이라고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 민간무장보안요원, 의 

사용에 관한 고려사항들을 제공한다 이 권고는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을 지지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이 권고들은.  

승선 민간무장보안요원 사용에 수반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다.

2. 해적사건의 급증으로 선주들은 고위험해역을 통과할 때 선상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무장보안요원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보안요원과 . 

총기류 및 보안관련 장비의 운반은 가국의 법과 정책에 따르며 이러, 한 

행위의 허가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기국의 재량사항이다.

3. 기국은 정책 결정시 총기류의 사용과 승선 무장보안요원의 승선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폭력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기국은 선장 선. , 원, 

선주 선사에게 무장보안요원 승선에 관한 국내정책에 관해 명확히,  

알려야 한다.

4. 기국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기국 항만국 연안국의 모든 관련 법규, ,  

준수를 요구해야한다.

5. 기국은 어떠한 조건에 따라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이 허가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기국이 그러한 정책 개발에 있어 . 

다음의 권고사항들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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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번째 단계로 민간무장보안요원 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 

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될 것.1 ; 

고위험해역을 항행할 때 자국 선박에 대한 해운업계가 개발한 .2 

를 포함하여 가 개발공포한 관련 문건 및 BMP IMO ‧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안강화를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2 두 번째 단계로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이 적절하고 합법적인 , 

조치라고 결정된다면 특히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정책을 , 

수립: 

의 고위험해역에서 승선 사설무장보안요원 사용에 관한 .1 IMO

선주 선사 선장을 위한 개정된 잠정 기준에 관한 , , 

에 규정된 관련 기준들을 고려하여 MSC.1/Circ.1405/Rev.1

민간무장보안요원이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 및 요건;

자국 선박들을 위한 최소 요건 충족하는 민간무장 보안요원 .2 

사용을 허가하는 절차;

선주 선사의 민간무장보안요원 사용을 위한 허가 절차.3 , ;

허가의 조건과 그에 수반된 이행책임.4 (accountability for 

compliance)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총기류 운반 및 사용 승선시 .5 , 

민간무장보안요원과 선장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대한 참고자료;

보고 및 기록 관리 요건 그리고.6 ; 

   .3 회원국들의 회람을 위해 에 민간무장보안요원 사용에 관한 IMO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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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이용 매뉴얼(GICMOS) 

 

본 해적정보망 운영지침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각 관계기관 및 

개별 선박회사 협회 등 해운업 단체의 관리자의 해적정보 , / GICOMS 

안내서입니다.

목     차

해적정보망 개요1. GICOMS 

해적정보망이란  1.1 GICOMS 

해적정보망의 구성 및 기능  1.2 GICOMS 

해적정보망 운영 상세 지침2. GICOMS 

아덴만 함정호송정보 조회 방법  2.1 

해적정보 조회 확인 방법  2.2 /

해적 및 통계 조회 방법  2.3. ReCAAP 

회원가입 등록 방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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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정보망 개요1. GICOMS 

해적정보망이란1.1 GICOMS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는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해상안전 관(GICOMS) 련 

정보 포탈사이트입니다(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Safety).

해적정보망은 동 포탈사이트를 통해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GICOMS 

선원 및 선박의 해적피해 방지 및 대응을 목적으로 안정적이고 신속 정, / 확 

하게 해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신 해적공격 정보 제공 해적경고 발령 함정호송 정보 공문발송 등 , , , ※ 

각 해운선사 협회 단체에서는 보안책임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 GICOMS ( , , 

전화번호 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선사 관리자 정보 변경 후 변경 사항을 )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로 통보하여야 합니다(044-200-5895~6) . 

해적정보망의 구성 및 기능1.2  GICOMS 

해적정보망은 해적동향정보 함정호송 정보 해적 및 GICOMS , , ReCAAP ʻ ʼ ʻ

통계 등 개 분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4 .ʼ

아덴만 함정호송정보  1.2.1 ( ) 

       제공정보 본 칼럼은 아덴만에 파견되어 통항 선박을 호송하는 ( )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함대 등의 함정별 선박호송 , , , , , EU

정보 호송 일시 호송 상봉점 호송구간 함정연락처 호송신청 절( , , , , 차 

등 를 제공합니다 본 칼럼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별도의 인증을 ) . 

받아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메인화면에는 제목은 보이나 내용을 읽을 권한은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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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 인터넷상에서 에 접속       ( ) GICOMS (www.gicoms.go.kr) 

        -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해적정보 아덴만 함정, GICOMS → 

호송정보 메뉴를 클릭

       
해적정보  1.2.2 

제공정보 본 메뉴는 최신 해적공격 정보 해적경고 발령 해적        ( ) , , 

피해방지 대응요령 관련 정부대책 및 해적대응 국제사회 동향 , 

등을 제공하며 개편되는 포탈에서는 구글맵을 이용해 , GICOMS

해적사고현장의 위치를 연동시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GIS .

또한 의 업무담당자가 해적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를         IMB-PRC

사이트에 등록시켜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를 기반 GICOMS · GIS 

맵을 연동해 사고위치를 조회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접근방법 인터넷상에서 에 접속        ( ) GICOMS (www.gicoms.go.kr)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부분에서 해적정보 메뉴          - , GICOMS 

클릭하고 해적동향 클릭

해적 및 통계   1.2.3  ReCAAP 

제공정보 웹상에서 해적사고 통계자료를 제공합니다         ( ) GICOMS . 

로 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통계자료를 지역별 발생현황 IMB-PRC

공격유형별로 나누어 년별 분기별 통계자료를 제공합니다.

접근방법 인터넷상에서 에 접속         ( ) GICOMS (www.gicoms.go.kr) 

          -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상단부분에서 해적정보 클, GICOMS 릭, 

해적통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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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정보망 운영 상세 지침 2. GICOMS 

아덴만 함정호송정보 조회 방법2.1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해적정보 아덴만 호송정보로 이동하시면     2.1.1 → 

게시물이 보입니다.

게시물은 권한이 제한되어 사용자 로그인을 해야 내용을 조회할   2.1.2.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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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호송정보 클릭하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2.1.3  .

  2.1.4  아래 화면에서 첨부파일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본문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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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정보 조회 확인 방법2.2 / 

  2.2.1 웹사이트를 접속 하여 사용자 등록GICOMS (www.gicoms.go.kr) , 시 

등록한 계정 로 로그인을 한 후 상단 메뉴의 해적(ID, Password) , 

정보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해적동향정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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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정보의 메인은 공격유형별로 사고위치를 기간으로 조회할 수   2.2.2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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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해적정보 메뉴를 선택 후 아래 화면으로 이동 하여 해당 제목, 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2.4 조회조건은 구분으로는 사고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고정보ʻ ʼ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공지사항 해적에 대한 동향이나 관련 정보ʻ ʼ 를 

제공하는 해적 정보로 조건을 구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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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해적정보 메뉴의 게시물 중 사고정보를 클릭시 에서 IMB-PRC

연계되는 해적사고에 대한 사고일시 사고유형 사고위치정보를 , , 

보여주며 관련하여 상세한 사고경위를 보여주며 구글맵을 통, , 해 

사고위치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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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및 통계 조회 방법2.3 ReCAAP 

  2.3.1 해적통계는 상단의 해적정보메뉴를 선택하여 해적사고의 지역별, 

해적의 공격 유형별로 현황을 제공하며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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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통계는 해적정보센터 ReCAAP ISC (information Sharing Center)

에서 해적사고에 대한 통계와 분석내용을 연별 분기별 월별로 , ,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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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등록 방법2.4 

  2.4.1 는 일반회원과 단체회원 해양 수산부 내부 사용자로GICOMS ,  

나뉘어 집니다.

         * 일반회원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며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 , –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체회원 기존에 등록신청을 선사중에 개인 로 등록된 선ID– 사 

사용자는 권한을 변경해야 하며 단체회원 선사 만 가입할 , ( )

수 있고 선사들이 필요한 자료들이 제공 됩니다.

         * 해양수산부 내부 사용자 내부 사용자로 자료를 올릴 수 있– 고, 

사이트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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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선사 사용자로 선택한 경우 회원가입을 위한 약관동의 및 개인

정보 보호정책 약관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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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회원약관을 확인 후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건을 넣고 

조회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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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가입여부를 확인 후 선사의 관련정보를 등록시킵니다 선사 사업. 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승인을 거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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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정보를 다 등록하고 난 뒤 가입이 완료됩니다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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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 현황

국제해사기구1. (IMO)

 ○ 개요IMO 

명  칭     -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성  격 산하 해사분야 정부간 전문기구    - : UN

설  립 설립당시 명칭     - : 59. 1. 6( IMCO IMO : 82.5.22)→ ʼ ʼ

기  능 해상안전 보안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 및 회원국 감독    - : ·

회원국 정회원 개국 준회원 개국 홍콩 마카오 파로제도    - : 166 , 3 ( , , )

한국가입 북한가입     - : 62. 4. 10 ( : 86. 4. 16)ʼ ʼ

해적관련 협약현황 ○ 

해상인명안전협약 및 국제해상보안규칙    < (SOLAS) (ISPS Code)>

명  칭     - :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근  거    - : 국제해사기구 의 해상인명안전협약 제(IMO) (SOLAS) 11-2장 

채택 발효     - / : 02. 12 .12 / 04. 7. 1ʼ ʼ

    - 적용대상( ) 국제항해 여객선 톤 이상 화물선 이동식 해상구조 , 500 , 물,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

    - 주요내용( ) 선박은 보안심사 후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소지하고 운 항, 

항만은 보안평가 실시 및 보안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

아시아해적퇴치협력협정2. (ReCAAP)

  ○ 협정명 아시아 지역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 행위 퇴치( ) 에 

관한 협력 협정(ReCCAP)

       * ReCAAP :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 협정채택 한국 가입 협정발표 (04.11.11), ( 06.4.7), ( 06.9.4)ʼ ʼ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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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체약국 아세안 개국 및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 ( ) 8 , , , , , , 韓 中 日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호주, , , , , 미국 등 개국 20

         * 체약국 필리핀 싱가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ASEAN(10) : 8( , , , , , , , 

캄보디아 미체약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 , )

정부간 회의체 관리이사회    - ( ) ReCAAP 

사무국 정보공유센터    - ( ) : ReCAAP (Information Sharing Centre)

정보공유센터 구성 및 기능 개설 싱가포르  (ISC) ( : 06.11.29, )○ ʼ

사무국장 외 운영 조사 교육 행정부 직원 등 총 명    - / / / 14

협정 사무국 역할    - ReCAAP 

체약국간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해적피해방지 역량강화    - 

해적피해 대응 방안연구 해적관련 사고접수 전파 정보교환    - , · , 

해적사고 발생시 연안국에 구조요청 등    - 

아국 활동 현황  ○ 

운영인력 지원 과장급 명 파견    - ISC ( 1 )

에 기술협력자금 기여 년 억원 년 억원    - ISC (08~12 :1 , 13 ~:1.5 )ʼ ʼ ʼ

소말리아 해적퇴치연락그룹3. (CGPCS)

    *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CGPCS)

 ○ 배경( ) 유엔 안보리 결의 제 호에 의거 소말리아 해적퇴치 관련 1851 , 

국제공조활동 조정을 위해 미국 주도로 뉴욕에서 창설, 09.1.14 ʼ

      * 유엔안보리결의 제 호 개요 해적퇴치를 위한 공통의 접촉 창구 역할을 수행할 1851 :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

 ○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및 비용 감소를 위해 개 작업반 체제를5  

    3개 작업반 및 개의 법적 포럼으로 개편 제 차 전체회의1 (14.5, 16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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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후 개 작업반3 > 

지역역량 강화  : ① 지역역량 강화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

해적퇴치 및 피해구제  : ② 해운업계 해군 등 참여 해적퇴치 논의, , 

해적자금차단  ③ 해적자금 추적 해적 중심인물 체포 논의: , 

    ※ Legal Forum of the CGPCS 포루투갈 모리셔스 공동의장: , 

 * 개 작업반 개편전 군사작전 조정 지역역량강화 사법처리를 위한 법적 체계 강화 5 ( ) : /① ②

해③ 운업계 자구책 마련 해적퇴치 인식제고 해적퇴치 자금차단④ ⑤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4. (IMB PRC)

 ○ 명 칭 :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Piracy Reporting Center

      *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설 립 및 의 지원으로 에 설립: IMO Inmarsat 92. 10ʼ

 ○ 기 능 해적사건 신고접수 통계분석 정보교환 및 사건조사 수행: , , 

정부당국 및 과 시간 연락체계 유지    - INTERPOL 24

    - 전 세계 해적정보수집 전파 해적사고 연차 보고서 작성 및 제· , IMO 출

해적사건 접수 및 신속대응 등    - 

 ○ 운 영 해운업계 및 보험업계의 기부금으로 운영: 

 ○ 전화 팩스 : +60 3 2031 0014, : +60 3 2078 5769

 ○ 텔렉스 : MA34199 IMBPC1, E-mail : piracy@icc-ccs.org 

기타5. 

 ○ UKMTO 두바이(Royal Navys Maritime Trade Organisation, )ʼ

영국해군의 정보기구로 통항보고를 하면 긴급 안전정보 제공    - 

         * 통항보고 소말리아 해적 고위험해역: (10 S-78 수에즈 호르무즈해협 북단E- - ) 

진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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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선박 위치관리 함대 선박간 연락통신망 운영    - , MSCHOA/EU /

전화     - : +971 50 552 3215, +971 50 552 6007

팩스 텔렉스     - : +971 4 306 5710, : (51)210473

    - E-mail : UKMTO@eim.ae 

 ○ MSCHOA 영국 소재(Maritime Security Center, Horn of Africa, )

가 운영 중인 아덴만 그룹통항제도     - EUNAVFOR(EU Naval Force)

연락처이며 함대의 운영계획 및 조정을 수행, EU

    - 통항선박이 아덴만 그룹통항제도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MSCHOA 

웹사이트에 선박 운항정보 등록(www.mschoa.org)

전화 팩스     - : +44 1923 958 545, : +44 1923 958 520

    - E-mail : postmaster@mscho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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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해적 테러 사고 관련 연락처·

해적관련 국제대응 및 협조기관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

Telephone(24hrs)
Fax
Email

+82 44 200 5895~6
+82 44 200 5886
hra@gicoms.go.kr

외교부

상황실( )

Telephone(24hrs)
Fax
영사 콜센터

+82 2 2100 7000
+82 2 2100 7998
+82 2 3210 0404

청해부대

를 통해 최신 (GICOMS
연락처 확인 필요)

Telephone(24hrs)
Email

001-1-203-574-6387 
bluesea22@navy.mil.kr

IMB PRC

전 세계 지역(
해적사고 접수 및 전파)

Telephone(24hrs)
Email
Telephone (Office)

+60 3 2031 0014(Hot Line)
imbsecurity@icc-ccs.org
+60 3 2078 5763

ReCAAP

아시아 지역(
해적사고 접수 및 전파)

Telephone(24hrs)
Fax
Email

+65 6376 3091
+65 6376 3066
info@recapp.org

IFC

아시아 지역 해상보안( , 
해적정보 융합센터)

Telephone(24hrs)
Fax
Email

+65 6376 3091
+65 6376 3066
info@recapp.org

MDAT-GoG

서아프리카 통항선박  (

정보수집 및 해적정보 제공)

Telephone(24hrs)
Email

+33 98 522 8888
watchkeepers@mdat-gog.org

UKMTO

인도양 해적위험해역 (
통항선박 관리)

Telephone (24hrs)
Email

+971 50 552 3215
UKMTO@eim.ae

MSCHOA

연합함대 (
운영계획 수립)

Website
Telephone
Email

www.mschoa.org
+44 (0) 1923 958545
postmaster@mschoa.org

INTERPOL
Telephone(24hrs)
Website
Email

+33(0) 472 44 7676
www.interpol.int
os-ccc@interpol.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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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긴급대응 및 영사 핫라인 연락처( )  

국가명 연락처 등

말레이시아
해양경찰

전화 : +604-966-9800(Northern Region)○ 

+607-219-9400(Southern Region)

+607-571-7300(Eastern Region)

영사 전화 : ○ +60-16-381-9940

필리핀
해안경비대

전화 : +63-2-527-3877○ 

+63-2-527-8481

영사 전화 : ○ +63-917-817-5703

싱가포르
해운항만청 

전화 해운항만청: +65-6226-5539( )○ 

전화 항만운영통제센터: +65-6325-2493( )○ 

e-mail : ○ pocc@mpa.gov.sg

영사 전화 : ○ +65-9654-3528

베트남
해안경비대

전화 : +84-4-3355-4378○ 

e-mail : ○ vietnamcoastguard@gmail.com

영사 전화 : ○ +84-90-402-6126

중국

해상수색

구조센터

전화 : ○ 베이징+86-10-6529-2218( )

홍콩+85-2-2233-7999( )

영사 전화 : ○ +86-139-1101-9526

인도

해양구조

협력센터

전화 : ○ 뭄바이+91-22-2431-6558( )

서부지역+91-22-2438-8065( )

e-mail : ○ mrcc-west@indiancoastguard.nic.in

영사 전화 : ○ +91-99-5359-6008

스리랑카
해군

전화 : ○ +94-11-244 5368 

e-mail : ○ nhqsoo@navy.lk

영사 전화 : ○ +94-77-736-4431

인도네시아 영사 전화 : ○ +62-811-852-446

미얀마 영사 전화 : ○ +95-9-4211-58030

방글라데시 영사 전화 : ○ +880-171-309-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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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아프리카 지역 긴급대응 및 아국 대사관 연락처( , )  

국가명 연락처 등

사우디
아라비아

해상수색
구조센터

전화 : +966-2-6855-812○ 
팩스 : +966-2-6857-390○ 

대사관 전화 : +966-1-488-1317○ 

이란

해상수색
구조센터

전화 : +98-21-8493-2175 ○ 
팩스 : +98-21-8493-2190○ 
e-mail : tehran-mrcc@pso.ir○ 

대사관 전화 : +98-12-8805-4900~4○ 

쿠웨이트

해상수색
구조센터

전화 : +965-481-4371, +965-484-4102○ 
팩스 : +965-481-4372○ 
e-mail : marine-dept@mockw.net○ 

대사관 전화 : +965-2533-9601~3○ 

UAE

해상수색
구조센터

전화 : +971-4-609-5040○ 
팩스 : +971-4-221-5158○ 

대사관 전화 : +971-2-643-9122○ 

오만
연안 경비대

전화 : +968-2433-4211~2 ○ 
팩스 : +968-2433-4776○ 
e-mail : coastguard@rop.gov.om○ 

대사관 전화 : +968-2469-1490○ 

나이지리아
대사관( )

전화 : +234-9-461-2701○ 

앙골라
대사관( )

전화 : +244-222-006-067○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

전화 : +225-2248-6701○ 

카메룬
대사관( )

전화 : +237-2220-3756○ 

가나
대사관( )

전화 : +233-30-277-6157○ 

가봉
대사관( )

전화 : +00241-05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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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어 및 용어

건현(freeboard) 수면으로부터 상갑판까지의 높이

선교(bridge)
선박운항통제 장소이며 통상 선박의 최상부에 위치하여 조타장치 레이다, , , 

통신장치 등을 갖추고 있음

선미(stern) 선체의 뒤쪽 부분

선수(stem) 선체의 앞쪽 부분

시타델(citadel)
해적 피습 시 선원이 안전하게 대피하여 선박 피랍을 지연시키고 함정의 , 

군 구출작전이 가능케 할 목적으로 선박의 은밀한 장소에 설치된 공간

AIS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BBC-HP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 . 

용선기간이 끝난 후 용선자가 속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됨

BMP
Best Management Practice

 * 본 지침서에서는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의미 

CMF 연합함대 청해부대가 속해 있음Combined Maritime Forces : , 

CPA 목표물 선박 과의 최근접거리Closest Point of Approach : ( )

CSO 회사보안책임자Company Security Officer : 

Dhow

인도양 무역 종사 선박으로 원양항해가 가능하며 최근 해적들이 이를 , 

피랍하여 해적모선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해적공격 소형선박 의 운반 및 연료 부식 보급 해적운반 등 (skiff) / , 

DSC

Digital Selective Calling

 * 디지털선택호출 장치로써 주파수 등을 이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 VHF 

조난 발신 및 통신이 가능함

DWT
Deadweight Tonnage

 * 재화중량톤수 화물을 포함한 선박의 무게를 표시 . 

ETA 도착예정시각Estimated Time of Arrival : 

EUNAVFOR 유럽연합 함대EU Naval Force : (EU) 

GICOMS
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해적정보 등을 제공(www.gicoms.go.kr).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전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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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 아덴만Gulf Of Aden : 

GT
Gross Tonnage

 * 총톤수 선박의 크기를 선박의 폐위된 부피를 환산하여 표시 . 

HOA

Horn Of Africa

 * 소말리아가 자리 잡고 있는 아프리카 북동부 이 곳 지형이 마치  . 

코뿔소의 코와 같이 인도양으로 튀어나와 있는데서 유래된 이름

IMB PRC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Piracy Reporting Center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해적신고센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소재, 

IMO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NMARSAT 국제해사위성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 

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 

IRTC
Internationally Recommended Transit Corridor

아덴만 국제권고통항로

ISPS Cod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규칙 해상보안규칙( )

LT 현지시각Local Time : 

MARLO
바레인에 소재한 소말리아 인근해역 내의 Marine Liasion Office : 

연합함대와 해운업계 선박 간 정보교환 연락처( )

MSCHOA
영국에 소재한 아덴만 Maritime Security Center, Horn of Africa : 

선박그룹통항제도의 연락처이며 함대의 운영계획 및 조정을 수행, EU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ReCAAP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aricy and Armed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 

무장강도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 협정

ReCAAP ISC
싱가포르에 소재한 ReCAAP Information Sharing Center : ReCAAP 

정보공유센터이며 협정의 사무국 역할 수행, ReCAAP 

MDAT-GoG
과거 를 인계받아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 통항보고 접수 및 MTISC-GoG

해적정보 수집전달 영국 프랑스 해군 운용( , )․

RPG 로켓추진수류탄Rocket Propelled Grenade : 

Skiff 해적선으로 이용되는 소형보트

SPMs 선박의 자체적 보호수단 Self Protection Measures : 



주요 약어 및 용어 _ 279

참

고

자

료

SSA 선박보안평가Ship Security Assessment : 

SSAS 선박보안경보장치Ship Security Alert System : 

SSO 선박보안책임자Ship Security Officer : 

SSP 선박보안계획서Ship Security Plan : 

SUA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 of Maritime Navigation : 

UKMTO
두바이에 소재한 Royal Navy's Maritime Trade Organization : 

영국해군의 정보기구로 인도양 통항선박 관리 역할 수행

UN CGPCS
산하 UN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 UN 

소말리아 해적퇴치 관련 국제공조를 위한 연락그룹

UNCLOS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UN

UTC 협정 세계시Universal Time Coordinated : 

VHF 초단파Very High Frequency : 

VMS 선박모니터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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